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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리 말

북한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제난과 식량난, 그리고 수년간

계속된 수해 등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금년에

만 해도 8월 현재까지 6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으로 들어왔으며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는 단순히 현재 남한에서 삶을 영위하

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해온 남북한 주민이 통일 이후 함께 살아갇 때 나타

나게 될 사회의 모습을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990여명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사회와는 판이하게 다른

남한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일은

통일준비작업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남한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회 · 경제적 기반을 전혀 갖고 있

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서 직업은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는 것 이

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남한에서의 직업생활을 통해 삶에서 필요한 사

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새

롭게 확립하게 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서 직업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
w

서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 기

업 · 민간 등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요망된다.

북한취득 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용

이하게 할 것이고 남한자격 인정을 통해 자격 관련 분야의 직업능력 향상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북한 경 력의 인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급여의 현실화로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회사



내의 승진 또는 승급과 연계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인 직장생활을 유도

하여 개인, 회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취득

자격 및 경 력 인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함으로써 북한에서의 사고방식과 근로 형 태로부터 벗어나 이들이 자본

주의 경제원리에 적응하도록 만들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

서 취득한 자격 및 경 럭을 t라한의 것으로 인정하는 젓은 그 들이 남한사회의

성공적 인 정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먼답을 통해 북한의

자격체제와 개별 자격의 종목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조사 · 분석하였다. 둘

째, 독일 통일 과정에서 구서 의 구동독 학력 · 자격 · 경력 인정 사례와 관

련된 문헌 연구를 통해 냠북한의 자격 인정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

다. 셋째, 현재 냠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학력 · 자격 · 경 력 인
리

정 실태에 대한 조 사 · 분석을 통해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겅 력의 인

정 방안 및 인정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 행될 자격과 경 력 인정 정책들이 생명의 위험

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염원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 움을 주신 통일부 관런부처 관계관, 한

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기타 연구 자료의 수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

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면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귀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북한이탈주민 여 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린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1999넌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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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딜 목적

1980년대 말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중가하고 있다. 이러한 탈북 현

상은 1990년 초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990명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360여명이 1990년 이후 귀순한 사람들이다.

북한의 경제난과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수해로 인한 식 량난에 기인한 북한주

민의 탈북 현상은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들의 북한에서의 사회적, 직

업적 배경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군인이나 기타 특수계층의 북한

이탈주민이 주류를 이루었던 70-so년대와 달리 1980년대 이후 경제난이 가

중되면서 벌목공, 유학생 등 민간인 출신 북한이탈주민이 급격히 증가하였

다. 1989년 이전까지 귀순한 607명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40%(244명)가 군

인 출신이였으나, 1990년 이후에 귀순한 북한이탈주민은 92% 가량이 민간

인 출신이다. 이와 함께 그들의 연령대도 매우 다양해졌다. 전체 북한이탈주

민 가운데 경제활동이 가능한 20-40대의 연령층이 76%(767명)에 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주민과 다를 바 엾이 정상적

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서 직업은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을 획득하는 수단

이상의 젓이다. 남한사회 내에 사회적, 지역적 기반이 부재한 북한이탈주민

들은 직업생활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아 간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에게 았어서 직업은 남한사

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안정된 삶의 영위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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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 그 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곧 남한사회에의

성공적인 적응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삶의 부분이다(강구섭, 1998).

그러나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소수만이 원할한

직업생할을 영위하고 있다.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의 직장생활에 만

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알선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무직 상태에 있거나 단순 노 무직에 종사하는 등 극히

불안정한 직업생활을 하고 있다. 어렵게 직장을 구한 경우도 남한사회에 대

한 이해의 부족, 실무 능력 부족, 대인관계의 어리움 등으로 직장생활에 제

대로 적웅하지 못하고 있다(김영수, 1996),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정

규직 보다 임시직, 게약직 등과 같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생산성의 저하 등의 이유로 직무가 주어지지 않는 둥 잉여인력을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은 직 업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의

부족, 이들에 대한 남한사회의 그롯된 인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업생활

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고 있다, 경 력의 측면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이 북한에서 취득한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었다. 경력이 급.여와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남한에서 경력의 불

인정으로 인해 이들은 매우 낮은 임금을 받으며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교육

훈련, 직업일'선, 사회적응교육 등은 대단히 미미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경력

인정 또한 아직 사회적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북한이

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정착시설을 건립하고 사회적응교육, 직업교

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종합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런하였다(김중태, 199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계속되는 유입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돌이 북한에서 취득한 각종 자격 및 경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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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자격 및 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행되었

다. 즉, 북한의 자격체계와 종목을 남한의 자격체제 및 종목과 비교 · 연구하

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 및 경력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

적인 지침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방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에서 취득한 개별 자격 및 경력의 인정시 구체적인 기준으로 사용될 것이

며, 또한 통일 이후 북한의 자격 및 경력을 남한의 자격 및 경력으로 인정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뱁

가. 관롄문헌 및 자료분석

먼저 북한 자격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북한의 자격제도, 교육제도, 직

업교육체제에 대한 문헌 및 자료를 수집 ·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략적인

북한의 자격체계에 대해 파악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적응현황,

직업생활 현황, 직업교육훈련 참여 현황에 대한 문헌 및 자료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생활을 영위하면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구서독의 동독 주민의 자격, 학력 및 경력 인정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 독일의 사례를 파악하였다. 끝으로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남한 자격

으로 인정하기 위해 남한의 자격체계와 자격의 구체적 종목에 대해 파악하

였다.

나. 관런인사 면담

북한에서 취득한 개별 자격의 종류, 내용, 자격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북

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통해 북한에서 운영되고 있

는 전체적인 자격체계뿐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자격에 대해 파악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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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북한에서 현지주민을 고 용하여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

내 기업 기술 담당자와의 전화면답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기술, 기능, 지식

동 실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1) 먼담지 내용

북한의 차격종류, 자격내용, 자격체계 둥 자격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

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먼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미리 작

성된 먼답지에 근거하여 진행되玆으머, 구성된 면담지의 면담문항 구성 및

배열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면답지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면답대상자에

대한 사전 면답을 실시한였다. 이와 같은 사전 면담 결과를 중심으로 면담

지를 수정 . 보완하여 면담내용을 확정하였다. 면담지는 [부록 디에서 제시하

였다.

2) 면담일시 딜 방법 ,

1999년 6월 7일부터 1999년 7월 26일까지 총 32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답을 싣시하였다. 번담' 방법은 우선 전화를 통해 북한자격소지자로 확인

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별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장소로는 한국

직엄농력개발원 상담실을 사용하였으며, 면담대상자가 직장에 재직중인 경

우나 본 연구원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면담

을 실시하였다. 먼답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되었다.

면담방볍은 우선 먼담대상자에게 면담지를 제시하여 면담내용을 숙지하도록

한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취지를 이해한 면담대상 북한이달주민들

의 적극적인 참여로 면담은 대체로 순조昏게 진행되었다.

다. 전문가 협의회

1999넌 5월,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고 면담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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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관계관과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 학교 둥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세부내용

을 논의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수정 · 보완하였다.

3. 연구의 뱀위 및 한계

이 연구는 남한에 거주하고 았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

및 경력의 인정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1차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상정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한편 이 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연구의 범위와 한계를 갖고

있다.

먼저 연구 범위는 첫째, 이 연구 결과에 따른 자격 및 경력을 인정하는

시간적 범위는 통일 전 단계로 한정된다. 이후의 통일의 과도기 · 통일 후의

방안은 차후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현재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d]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북한을 이탈하여 제

3국에 거주하거나 남한에 거주하다 해외로 이민을 간 경우는 제외하였다.

셋째, 연구의 대상은 1970년-1998년 사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990년 이후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자격소지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한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갖고 있다.

첫찌1, 연구 대상의 특성상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충분한 문헌조사를 실시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북한의 자격체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

는 1차 자료는 거의 엾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관련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로 인해 상당히 제한적인 자료를 통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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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앞에서 언급한 자료의 빈곤으로 인해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제한된

방법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 자료의 부족과 방법상의 어려움을 극

복하기 위해 연구는 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을 통해 진행하였다. 이

러한 과정에서 면담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 분야에 대해 가급적 2

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에게 면담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면담대상자의 한

정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제시

하는 북한의 자격체게가 현재 북한에서 시 행하고 있는 정확한 자격체저]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러한 연구의 범위와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뿐 아니라 앞으로 남한에 거주하게 될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취득 자격 및 경 력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

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다가올 통일 사회의 국가 자격 체제를 구축 · 운영

하는데 있어서 기초적 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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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 인정을

위한 기초조사

1. 북한이탈주민 현황

가. 연령별 북한이탈주민 수

1999년 6월 현재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총 인원은 997여명에

이른다(하나원, 1999).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D- Iy

과 같다.

<표 D-1) 남한거주 북한이탈주민 현황

연령별 분포에서 20-30대 연령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전체 북한이

탈주민 가운데 67.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 가능인

구라고 할 수 있는 20-40대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전체의 76.8% 즉, 767명

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

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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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탈북 전 직업 분포현황

구

1948년 이후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적 특성을 보면

1990년 이전과 이후를 경 계로 큰 차이를 보인다<표 D-2>,

<표 n - 2>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전 직업분포 현황

7 1 194湖-198軻 l 199편-199면

‥

<표 U-2>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전 직업분포 현황을 제시하였다. <

표 n - 2>를 통해 1948년-1989년까지는 군출신 북한이탈주민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90년대 들어 민간인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92.8%로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넌대 이후 민간인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대단히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

는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식량난 동으로 인해 생존을 위해 북한을 떠난 북

한이탈주민의 수가 늘어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인 출

신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높아짐에 t대라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적 배경도 과

거에 비하여 상당히 다양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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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 집단의 특성

1) 연령

이 연구에서는 1970년-1998년까지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을 면담대

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실제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면담을 추진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가급적 북한에 대한 최근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목적도 동시에 반영한

것이다.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선정을 위한 모 집단의 연령 분포는 <표 n -

3>과 같다.

<표 n-3>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의 연령분포 현황

<표 U - 3>k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표 D-1>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대체로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분

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20-40대가 전체 대상자의 77%를 차

지하고 있고 그 외의 연령대는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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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북 연도별 분표 현황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 집단의 탈북 언도별 분포 현황을 살퍼보면 <표

n - 4>와 같다.

연도별 북한이탈주민의 수를 살펴보면 우선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작스럽

게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하였둣

이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내재하고 있는 모순의 누적과 수년간 계속

된 수해 등으로 인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이러한 모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이 다양하

게 나타나는 90년대 이후에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을 주요 면담대상자

로 선정하였다.

<표 D-4>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 집단의 탈북 연도별 분포 현황

9 l 수 l s正 l 7 l 兄 l 3수

1971 l 10 l 1981 l 2 l 1991 l 9

1976 l 4 l 1986 l 3 l 1996 l 56

1977 l 3 l 1987 l 15 l 1997 l 86

1978 l 4 l 19韶 l 5 i 1998 l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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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력분포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 집단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표 n-5>와 같

다.

<표 U-5>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의 학력분포 현황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 집단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고등중학교 출신의

비율이 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졸 출신이 20%를 차지하였다. 이

처럼 고등중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북한이 11년제 의

무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된다(김동규, 1990). 또 대졸 출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에게 해외 방문 및 체류의 기회가 저학력자

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고, 이에 따라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됨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된다.

4) 탈북 전 직업분포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의 탈북 전 직업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표

D-6)과 같다.

탈북 전 직업분포를 보면 공업(광업) 분야에서 근무하였던 북한이탈주민

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후 중공업 우선 정책을 실시한

북한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북한연구소, 1994). 전

체적으로 탈북 전의 직업적 배경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과 군인과 관료를 합

한 수보다 민간인 출신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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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 - 6> 변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 집단의 직업분포 현황

Al將 l 荊袍) l (%) l .

l 37 l 8.6 l 8.6 %

l 26 l 6 l
- - - --J

.%빤 - 4玆) l 13 l 3 l

l 11 l 2.4 l
醫

t l 13 l 3 l
-

- -F- 
91.4 %

공업(광업) l 11 1 l 25. l

산7 l , 37 l 9 l

l 67 l 15 l'l 
l l

나. 면담대싱- 북한이管주민 선정절차

1) 선정기준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취득 자격 및 경 력 인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인정된 자걱 및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촬동 가능 연령층이 두텁고, 인정할 자격 종류와 그 분야가 다양한 시

기를 선택하는 것이 펄요하다는 판단 하에 1970년-1998년까지 남한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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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얻기 위해 이 가운데 1990년대 이후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을

면담대상자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켰다. 면담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면담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서 발행한 「
귀순자신

원정보자료집,을 참고하였다1),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 · 자격과 근무경력이 일치하는 자를 선정하였다.

둘째, 면담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자격별로 가급적 2명의 대

상자를 선정하였다.

셋째, 최근에 자격을 취득한 경력을 갖고 있는 자를 선정하였다.

넷째, 남한자격과 연계 가능한 직종에 종사한 자를 선정하였다.

한편 몇몇 자격은 이미 내용이 상세하게 파악되어 있거나 현 상황에는 자

격의 인정이 곤란하다는 관계 기관 및 정부의 판단 하에 연구분야에서 제외

하였다. 그러한 분야로 <표 D-7>h과 같은 자격 종목이 있다.

<표 D - 7> 면담대상에서 제외된 자격분야

자격 i 제 외 사 유

‥* l/ 빙(잎, 묘 
'" '""*

… If""*'*'"""""'"
…* l / 묘 , A 

'"" "*'"

1) 귀순자신원정보자료집에는 탈북자의 탈북일자, 탈북동기, 탈북경로, 가족사항, 탈

북 전의 학력, 경 력, 직업, 남한정착 후의 직업, 섕활실태, 기타사항 등이 기록되

어 있다. 국가정보원(1998), ,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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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 질차

우선 위에서 언급한 「귀순자신원정보자료집」 을 바탕으로 1970년-1998년

까지 남한에 입국한 430여명을 대상으로 성명, 귀순일자. 학력, 경력, 자격,

직업, 남한경력 등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 후 북한이탈주

먼의 학력, 경력, 자격, 탈북 전 직업 동을 고려하여 1차로 207명의 면담대

상자 집단을 선정하였다. 이때에는 중복되는 직업이나 직업 내용이 불확실

한 대상자를 제외하였다. 또한 최근에 탈북했을 경우라도 고령자이거나 북

한에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대상자를 제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2차

선정작업에서는 207명의 대상자에 대한 학력, 경력, 자격소지여부에 대한 분

석을 통하여 106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때에는 1차로 선정된 207명

가운데 2개 이상의 자격을 소유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

정하었으며, 가급적 학력과 해당 근무직종이 동일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

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러한 과정을 거 쳐 각 직종별 3-4명으로 대상자를

압축했다. 다음으로 1 · 2차섰정 과정을 거쳐 선정된 106명의 면담대상자를

토대로 통일부 관계관과 면담자 선정을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이때에는 통

일부 관게관이 갖고 있는 면담대상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리라 판단되는 먼담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64명의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선

정하였다. 최종 단계에서는 남한자격과 연계 가능한 북한자격 취득자를 우

선적으로 고려하었다.

최종 면담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64명에 대한 개별 전화접촉을 통해 자

격취득 유무를 확인했다. 개별 전화접촉 결과 총 64명 가운데 자격소유자는

총 38명으로 확인되었다. 자격소지자 가운데 면담거부 의사를 밝힌 대상자(1

명), 건강상 면답이 불가능한 자(1멍), 남한에는 없는 특이자격자(2명), 연구

대상 이외의 자격소유자(2명) 등 6명을 제외한 32명에 대한 면담을 실시 兎

다. 최종 선정된 64명에서 38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들은 무자격자(8명),

지방거주자(5명), 연락이 안돼는 자(12명), 기타(1명) 등의 사유로 이들에 대

해서는 면담을 실시할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면담대상자 선정 절차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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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림 D-1]과 같다.

호

호

호

호

고

[ .. .... .. ,,,, ,,,,,,, l

[그림 n-1]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선정 절차

3. 최종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맨 선정

모집단에 기초한 면담대상자 선정 작업을 통해 선정된 64명의 북한이탈주

민에 대한 1차 전화접촉을 통해 자격소유자로 확인된 총 32명의 면담대상자

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탈북 전 직업

등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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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령분포

먼답대상 북한이달주민의 연령분포를 보면 20-30대가 전체의 65%를 차

지하V 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분포가 남

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 집단의 연령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U-8>,

<표 n - 8>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분포

4

나. 학력분포
w

<표 D - 9>에서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학력분포는 고등중학교, 전문대,

대학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졸 학력소유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 <표 U - 5>의 면답대상자 모 집단의 학력분포와 다소 차이를 보인

다. 이는 북한자격체계의 특성상 고학력자가 저학력자에 비하여 자격소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답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학력자가 우선적

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관단된다.

<표 n-9>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학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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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격취득분야

자격취득분야를 살펴보면 <표 G - 10>b과 같이 총 12개 분야 37종의 자격

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종목수가 증가된 이유는 한 명의

면담대상자가 한 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있어서 나타난 결과이다.

즉 면담대상자 가운데 5명이 한 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D-10>b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취득 분야

자격분야 l 종목수

전기 l 3

통신 l 2 
'

건축 l 5

기계 l 5

농림 l 4

경제 l 4

토목 l 2

의료 l 1

금속 l 1

섬유 l 2

화공 l 1

기타 l 7

총계 l 37

라. 북한에서의 직업

탈북 전 직업분포 현황을 보면 취득자격 분야와 직업분포에서 다소 차이

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n-11>2),

2) 이는 해당 적종 분야를 구분 하는 과정에서의 통계상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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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 - 11>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전 직업분포 현황

종사분야 l 종사자 수
l

전기 l 1

통신 l 1

건축 l 2

기 계 l 9

농림 l 4

경제 l 2

토목 l 2

의료 l 1

금속 l o
野

섬유 l 0

화공 l 0
--

기타 l 10

총계 l 32

마. 북한에서의 직장경력 기간3)

직장경력기간을 살펴보먼 대체로 6-10년, 11-15년의 겅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는 직장에 근무하먼서 상위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자

격 취득을 위해 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분포와도 무관하지 않

다고 판단된다<표 0-12>.

이다. 예를 들어 기계 자격 소유자가 x-업 부분의 기계 분야에서 종사하였을 경

우 통계상으로는 -농업 부분이 근무 분야로 선정된다.

3) 직장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대학에 입학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

기 때문에 경 력연한이 반드시 근무 분야나 해당 자격의 경력연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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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남한에서의 직업생활 실태

면담대상자의 남한에서의 직업생활 현황을 보면 대체로 일반 직장의 비율

보다 사기업에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는 젓을 알 수 있다<표 D-13>, 그러나 남한에서 탈북 전에 근무했던 직종

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표 n - 13>k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직업분포 현황

4 r%
霧 

Id 
禪



4rn 북한이탈주민의 의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자격 및 경력의 인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

한 결과 우선 그들은 남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체제와 산업수준의 차이에 따

른 기술 및 능력수준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동일분야의 직업일지라도

기술 수준 및 장비, 설비, 통용되는 전문용어 동의 차이로 인해 자신들이 남

한의 근로자들보다 지식, 기술, 기능 동의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 러나 북한에서 대학좋업 이상의 고학력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컴퓨터 등의 일부 분야에서의 실력 차이를 인정하였을 뿐, 지식의

이론적 수준에서는 냠한의 고학력자들에 비해 뒤지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그 러나 전체적으로 남북한 간의 이 러한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북한이

탈주민은 직업교육훈련 없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남한의 자격으로 곧바
이

로 인정하는 것울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건은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낱

한 자격을 인정받을 경우 인정받各 자격의 공신력이 떨어져 인정받은 자격

의 가치가 저하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이 요구하는 자격 인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해당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후 남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둘째, 해당분야에서 대한 교 육훈련 이수 후 실기시험을 통해 자격을 인정

한다,

위의 인정 방법에서 교육훈련 이수 후 실기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한 이유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영어, 한자 둥의 용어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펄기시험을 실시하면 자격취득 가능성이 거의 엾다고 판단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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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면들은 경력 인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자격과 달리

경력의 인정에 있어서 이들은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 현재 이들은 북한

에서 취득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많은 경제적 · 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왁 같

은 문제는 취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생활보호대상

자로 지정되고, 통일부로부터 별도의 지원금을 받으면 그것이 취업 시 받는

월급 액수와 커다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경력인정

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의 직장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력 인

정은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남한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부

분이다.

면담에 참여했던 북한이탈주민은 공통적으로 북한에서 취득한 경력을 처

음부터 100%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지는 않았다. 우선 취업초기 1-2년 유

예기간을 두고, 탈북 전 직업과 같은 동일분야인 경우 북한 경력을 약 70네

정도, 다른 분야인 경우 약 30X정도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유

예기간이 경과한 다음 새로운 직무에 적응한 후 남한직장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에 맞게 북한경력을 재평가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4



屋. 남북한의 자격체제

1. 남한의 자격체제

북한 자격을 남한 자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직무 영역이 동일해야 한

다. 그러나 현재 직무영역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

담을 통해 남북한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자격시험의 내용과 수준을 비교 ·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자격

의 등급, 응시자격, 검정방법의 비교를 통해 남북한 자격의 내용과 수준을

비교하여 북한 자격의 인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의 5등급으

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들 자격간의 관계와 각 자격의 응시자격은 [그림 m

-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그림 m-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의 자격응시

조건은 학력 요건과 실무 경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대학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는 실무경력에 관계엾이 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으며, 4년제 대학졸

업자 및 졸업예정자인 경우는 기사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자격시험에는 학력과 무관하게 현장의 실무경력 조건만 충족되면 응시할 수

있는 제도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즉, 최고등급의 기술사 및 기능장 자격도

관련분야의 헌장경력 11년 이상이면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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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실무경력 연수

[그림 m-11 남한의 국가기술자격 체제

남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은 합격제로 운영되고 있다. 모든 자격은 필기시

험과 설기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면접형, 작

업형, 필답형, 복합형의 네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면접형은 기술사의 실기

시험에서만 구술시험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작업형은 주어진 도면 및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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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항 등을 직접 제작, 조작하여 이것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이다. 복합형은

작업형과 필답형(단답형 주관식 및 주관식 서술형)을 적절히 나누어 부과하

는 유형의 시험이다. 펼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점은 60점 이상이며, 실기

시험이 복합형인 경우 작업형과 주관식 필기시험의 점수 비율은 자격 종목

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m-IV에 국가기술자격의 검

정방법 및 합격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m-1>k 국가기술자격의 검정방법 및 합격결정 기준

나. 국가기술자격이%1의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이의 국가자격을 직무분야별로 구분하여 <표 m-2>에 제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의료 · 보건분야에 가장 많은 27개, 전문사무 24개 직

종, 해양 분야 15개 직종 등 총 120개의 직종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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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m-2> 직무분야별 국가자격 직종 수

…d l ,, ))[:莫썰]넝상以 합3힐학겁
l 1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조산사, 치파기공사, 치과

w I H爻삿.크프완샀.
l 1갑정평가사, 공인중게사, 주이관리사, 물류관리사, 경비지도사,

l l·경매사, 사서, 변호사, 법Y사, 공인회게사, 세무사, 공인V무

진문사무 l 4 1사, 보험계리인, 보험중개인, 손해사정인, 주조사, 행정사, 관세

i 1사, 보세사, 변리사, 품질경영진탄사, 기술지도사, 경 영지도사,

l 1판매관리사' 
罷

團 醫 團 罷 團

爾 瞬 

圈

剛 闢 國 園

l 1검량사, 김'정사, 검수사, 기관사, 도선사, 소형선박조정사, 운항

해양 l 15 1사, 위생관리자, 위험화물적 재선박승무원, 구명정수, 해기관리

l 1사, 해무사, 항해사, 통신사, 어업사罷 
闢 臟 團

醫 * 霧
團

甲 

闢 編

甲 

惱 囚

野 刊

罷

2( A-·:브*l ,, l:[[1필/'孟</君 ,A,'힙,灰'섭認%
/ I h보훔 사.철<83 -

w

' 

反習'[2
l 1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먼

에너지 l 7 1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

w w . I 0쁘헐.
%·럼 l 5 1농업사, 임업사, 가축인공수정사, 산림토목기술자, 영림기술자

/J/ 1闢/ 1忍耶羽[V吾6/3]y/)3g' 
'

i 
t

1배인, 접 객종사윈,
-

團 團

圈 鬪 野

1醫 
團

丙 閉 圈 罷

'團 

醫 胃 執 醫

]il-통 l 4 12통안전관리자, 강사, 기%검정원, 운전먼허
- -

- - - - - -

- - -p - - - - - 
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骨신 l 1아마추어무선기사, 특수급무선통신사, 특수무선기사
- -

- - - - - - - -r - - - - -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 l 3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 생지도사, 소방시실관리사
-

-

國 國 國

響 ' 唱 

h 
- 

h 
醫 關

祠 

國

剛 - -

-

關

唱 崗 -

- - -

공에 l 2 1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 -

- - - - - - - - -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응용 l 2 11SO9000 인증/J사원, 13014000 인증심사원
- -

- - - -

- 

-

- - -p - - - · - - 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긴축 l 1 1긴축사-----------
H - - - - - 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개발 l 1 1환지사
계 l 120 l

자료) 조정윤 외(1998).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기 타 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 인

정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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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의 응시자격을 학력 요건에 따라 구분

하여 <표 m-3>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가자격의 66%에 해당하는

79개 직종의 국가자격이 응시 조건상 학력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운데 대졸 이상의 학력요건을 요구하는 자격들은 대학에서 자

격과 관련된 전공의 이수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자격취득 시

험에서 전공의 제한을 두고 있다.

<표 m-3)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의 응시자격 중 학력요건

l 1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수의사, 약사, 의사, 전

卷 대졸 이상 l 10(8) 1문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치과

자료) 조 정윤 외(1998).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기 타 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정인

정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 취득시 자격시험의 유무를 조사 · 정리하여

<표 m-4>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가자격 중 자격시험이 엾는 자격

은 모두 20개 직종임을 알 수 있다. 자격시험이 없는 자격은 크게 교육과정

의 이수만으로 취득하는 분야(사서, 사서교사, 사회교육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양호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와 법정 자격요건 해당자로서 서류심사나 해

당 관청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하는 분야(농업사, 산림토목기술자, 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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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영림기술자, 임업사, 어업사, 전통식품명인, 직업훈련교사, 정신보건사회복

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구명정수, 위험화물적재선박숭무

원)로 나눌 수 있다.

<표 m-4> 자격시험의 유무

자료) 조 정윤 외(1998).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기 타 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인

정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i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의 둥급 유무를 <표 m-5>에 제시하였다.

둥급이 있는 국가자격은 - 전체의 25%인 30개 직종이다.

<표 m-5> 자격등급의 유무

l 1정五사, 정신보건간-宜사, 정신뵤건사회복지사, 정신

l i보건임상심리사, 주조사, 직업훈련교사, 청소년지도

l 1사, 통신사, 특수급무선통신사, 판매사, 항해사虛醫 
醫

醫

1鋼 
醫

潤 

醫 國 圍 讚

r 
呵 唱 胃 翟 唱 

國

唱 唱 弔 關 團 驛 醫 唱 戰

- 

-

-

자료) 조정윤 외(1998).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기 타 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인

정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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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자격체제

가. 북한의 자격종목

면담을 통해 드러난 북한의 자격종목은 <표 m-6y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 33개종목이다4), 북한의 자격은 북한당국의 직접관리하고 있으므로<표 m

- 6>b에서 제시한 자격은 모두 국가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국가

자격은 크게 두 영역 즉,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

사)과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예 : 변호사, 회계사, 교사, 의사, 간호

사, 조사원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표 m-6>에 제시된 북한자격을 남한

의 자격체계에 따라 분류하면 남한의 국가기술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를 <표 m-6>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

밖에 북한의 자격에는 경제사, 문학사, 정치학, 반도체전문가 등 남한 사회

에서는 생소한 자격이 존재함을 알 수 있였다.

전체적으로 기술분야에 있어서 북한의 자격종목은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종

목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특히 기능분야는 남한의 국가기술

자격종목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며, 업무영역도 매우 유사하게 나

타났다. 그러나 자격취득자의 직무 특성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무선수 자격은 자격소지자에 한하여 관련 업무를 수형할 수 있어 남한

과 동일하게 면허적 성격을 갖고 있였으나, 남한의 열관리자격 및 보일러

취급과 같은 열관리공은 남한과 달리 면허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4) <표 0 - 10>에서 확인된 자격종목 수와의 차이는 남한의 자격종목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이자격을 비롯한 몇몇 자격을 자격수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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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m-6> 면담에서 나타난 북한 자격의 종류 및 급수

주) 2k :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에 해당

*m : 남한의 국가자격에 해당(국가) / m mm : 납한에 해당자격 없음

- 30 -



또한 기관차 승무원 자격은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직책으로 구분

되어 있었다. 이는 이들의 업무 특성상 전시에는 평상시의 직책이 바로 군

대계급의 성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 자격과 달리 직책으로 등급이 구분

되어 있었다. 
'

기사자격의 종목에는 연구사라는 자격이 었다. 이는 대학졸업 후 무급자

격을 취득한 후 연구분야로 진출했을 경우 취득하는 자격으로 다른 기술분

야에서도 연구사라는 자격이 있다. 연구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산업현장

에 배치되면 현장의 해당분야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연구사 자격도 계속 유

지된다. 북한에서는 대학을 졸업할 때 동일한 자격종목을 취득하더라도 취

업 후의 직무에 따라 취득하는 자격 종목이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 

나. 자격의 내용

북한의 자격은 크게 기사, 준기사5), 기능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

며, 이는 응시자의 자격응시 요건 중 최소학력요건의 고려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의 학력에 따른 자격체계를 [그림 m-2]에 제시하

였다.

기능분야 중 단일체계로 되어 있는 종목은 급수별로 각급 학교와 연계 체

계가 마련되어 있다. 기능 · 기술분야는 기사, 준기사, 기능의 세 등급이 서

로 연계를 갖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공은 기능공학교, 양성소 등의 교 육

훈련기관 수료, 준기사는 전문학교, 기사는 대학교와 연계되어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의 특정학과 졸업자는 무급 기사자격을 자

동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준기사의 경우도 기사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기사

및 준기사 자격에는 남한에서는 생소한 경제사, 인민경제사 자격, 정치학,

문학사 자격 등이 존재한다. 이는 학교 졸업과 동시에 해당 학과와 관련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5) 준기사는 과거에 
'

기수'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

준기사'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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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胸

t

l l

l l l t

L龜團瞬關醫團辱 勸 臧 帥 1

주)'···········……M 검정시힘을 통한 자격취득

[그림 m-기 북한의 학력에 따른 자격체계도

그러나 기능공의 경우는 교육훈련기관 수료 후, 또는 현장경력을 쌓은 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기술분야 자격

의 경우 전문학교,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상위자

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림 m-기에서 제시한 북한 자격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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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면담에서 드 러난 북한 자격을 <표 m-6>와 같이 기능, 준기사, 기

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분류의 기준은 최하위 자격등급을 취득할 수 있

는 학력요건이다. 예를 들어 용접공, 설계원(의류), 영화기사 등의 자격은 전

문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자가 취득할 수 있으나 1급 자격은 양성소 및 기

능공학교 졸업하거나 헌장경력만으로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으로 분

류하였다. 물론 모든 기능 자격의 급수는 원칙적으로 학력에 관계없이 취득

이 가능하다.

기사, 준기사, 기능은 다시 여러 단계의 급수로 나누어져 있다. 일반적으

로 기사는 6-1급의 나누어져 있으며 종목에 따라 3-1급, 5-1금 등의 급

수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기사 자격의 급수는 대부분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으며, 숫자가 작을수록 상위급수의 자격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5-

6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격은 매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현장경력이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최고급수의 자격을

취득하기
'

위해서는 최소 15-18년의 현장 경험이 요구되고, 매 급수마다 시

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남한의 기술사 수준의 자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자격은 주로 단일 급수로 이루어져 있다.

준기사도 6-1급으로 분류되억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면담을 통해 나타

난 준기사의 급수는 주로 단일급, s-1급, 4-1급 등으로 나누어져 기사 등

급보다 적게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준기사의 급수는 기사 자격 급

수와 유사하게 숫자가 작을수록 상위자격을 나타내고 있다.

기능 자격은 기사, 준기사 자격보다 더욱 금수가 세분화되어 최대 1-s급

까지 나누어져 있으나 급수 체계는 기사, 준기사 자격처럼 내럼차순으로 일

정하게 되어있지 않고, 종목 따라 달致다. 주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경

우는 내림차순보다 급수의 구분이 크 게 나누어져 있다. 대체로 오름차순으

로 금수의 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 급수가 8급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자격은 남한의 기능장 수준의 기능이 필요한 분야의 자격종목이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접공의 경우 전문학교 졸업시 4급을 취득하고, 7-s

급 자격 소지자는 국가차원에서 자격자를 관리,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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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이들을 동원하여 중요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 자격체제의 특성

1) 기능자격

가) 응시자격

북한의 기능 자격은 거의 대부분 응시자격으로 관련분야의 교육훈련이나

현장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미용, 사진 동과 같이 응시자격 조건이 없

는 경우도 있다. 교육훈련은 관련분야의 양성소와 기능공학교에서 교육훈련

을 밤는 것을 의미하머, 경력자는 현장책임자에 게 현장근무 경 력 및 능력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모든 자격에 동일하게 적

용되지는 않지 만 양성소 및 기능공학교를 졸업한 자는 현장 경 력자보다 상

위 동급에 응시할 수 있다. 에를 들어 4-1급으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는 미

장기능의 경우 양성소 및 기능공학교를 졸업한 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3-2급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장경력자가 응시할 경우 4급부터 웅시해야 한

다. 그러나 용접공(1-8급), 미용(1-7급) 등의 겅우는 현장경 력자, 양성소

졸업자가 모두 정해진 특정 급수시힘에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시험의

성적에 따라 최고 4급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상위등급의 자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종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 1년

이상의 현장겅 력이 있어야 한다. 응시여부는 개인의 의사에 달려있지만 응

시할 경우 현장책임자 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물론 시험의

내용과 수준은 둥급의 수준이 올라갈 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다. 대체로 기능

자격은 응시자격으로 학력요건이 없는 경우가 많다.

기능 자격이라도 [그림 m-2]에서와 같이 단일체계의 기능 자격은 급수에

따라 전문학교, 대학졸업자가 상위급수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전문학교

졸려시 용접은 4급, 영화기사는 3급, 설게사(의류)는 5급 둥을 취득하게 된

다.

열관리공자격은 5-1급과 특급으로 7성되어 있다. 그리고 2급 이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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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학교(열관리공 전문학교 등)를 졸업해야 한다.

열관리공 자격을 제외한 다른 기능 자격의 경우 전문학교 및 대학을 졸업하

지 않고 자격시험 합격을 통해 최상위 급수까지 취득할 수 있으므로 기능

자격에는 학력요건이 엾다고 볼 수 있다.

기능자격의 웅시조건을 정리하면 교 육훈련 및 현장경력을 요구하는 자격

과 자격응시조건이 없는 자격으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상위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학력조건은 엾으나 급수에 따라 전문학교 및 대학졸업자에게

수여되는 급수가 있다.

나) 검정방뱁

검정은 남한의 경우와 같이 이론과 실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이론시

험은 작업방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관식 서술형의 형태

로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용접공 시험의 경우 산소용접, 전기용접 둥 해

당 급수의 수준에서 필요한 실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진다. 또한 급수

가 올라갈수록 시험의 내용, 범위, 수준은 이에 비 례하여 어려워진다. 실기

시험은 단편적인 개인의 업무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을 통해 자

격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불도저의 경우 단순히 운전하

는 방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불도저를 운전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하

는 방식으로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미장의 경우 직접 건물을 완성하는 방식

으로 실기시험을 실시, 보통 3일 동안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전체적으로 기능자격은 필기보다는 실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나, 고

급등급의 자격시험은 실기뿐만 아니라 이론도 중요하게 간주, 시험에서 이

론 부분이 매우 비중있게 다루어진다.

다) 기능 자격의 특징

기능자격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낮은 급수의 기능 자격은 양성소와 같

은 교 육훈련기관을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큰 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자격검

정을 실시한다. 그러나 시험문제는 국가에서 출제한 것을 가지고 검정을 실

시하고 있다. 또한 자격취득자가 기업소를 옮길 경우 기존 취득 자격의 등

급이 이동한 기업소에서 하향 인정되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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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격의 관리는 남한 경우와 같이 특정 전문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 관리 · 운영하지 않고 자격종목마다 관리 · 운영하는 기관이 다르며, 동

일 종목의 자격에 있어서도 급수에 따라 관리 · 운영기관이 다르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여 러 급수로 세분화되어 었는 용접(1-8금), 유선기재수리공(1

- 8급), 전기기기조립공(1-8급) 등의 자격종목에서 주로 나타난다. 예를 들

어 용접기능의 경우 1-4급은 해당 기업소, 5급 이상은 정부의 해당 부서에

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7-8급 자격 소지자는 국가차원에서 엄정하게 시험

을 실시하고 합격자를 관리 · 활용한다. 유선기재수리공의 경우는 1-5급까

지는 군단 노동행정부에서, 6-8급까지는 인민무럭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자격은 남한의 국가기술자격과 같이 특정 전문기관(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 ·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종목별, 급수별로 해당

기관에서 관리 · 운영하고 있으머, 기능 자격 일지라도 고급 급수의 경우 국

가차원에서 인력을 관리 · 활용한다.

셋째, 자격 유효기간의 측면에서 목공기농공, 전기기기조립공 등의 자격은

1년에 한번씩 급수 유지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험은 자격취득자의 현

재 능력을 점검하기 위 한 젓으로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격 둥급이 하

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자격에 대해 급수 유지시험을 실시

하는 것은 아니다.

2) 준기사 및 기사자격

가) 各시자격

준기사, 기사자격은 남한의 산업기사, 기사 수준에 해당되는 자격으로 남

한의 경우와는 다르게 전문학교 및 대학교에서 관런 전공학과를 졸업한 자

만이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물론 검정시험제도라는 것이 있어 준기

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정규대학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정기간 실무 경력을

쌓은 후 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능 자격을 소지자가 전문학교를 졸업하

지 않고 일정기간 실무 겅 력을 쌓은 후 준기사 자격 취득시험에 웅시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매우 어 렵다. 또한 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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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북한에서 검정시험을 통해 준기사 및 기사자격을 취득한 경

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검정방뱁

남한의 자격시험과 달리 북한에서는 관련 전문학교 및 대학을 졸업한 자

에게 각각 무급의 준기사 및 기사 자격을 수여하고 있다. 무급 자격은 자격

취득 후 산업현장에 배치를 받아 1년 이상의 현장경험을 쌓은 다음에 가장

낮은 단계의 급수로 바뀐다. 물론 무급의 준기사, 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이때 대학 자체에서 실시하는 졸업시험, 논문, 실기시

험 등을 통과해야 하며 이것을 일종의 자격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졸업시험은 외국어와 전공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논문은 마지막 학

년에 실시하는 관련 분야의 현장실습(약 6개월)기간 동안 작성 ·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전문학교도 필기시험(외국어, 전공 등)을 치르고, 논문을 제출하

게 되어 있으며, 특히 대학과 달리 실기시험을 실시하기도 한다. 전문학교에

서의 논문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기시험은 주로 현장

실습 기간에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준기사 및 기사자격의 경우 상위급수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보통 3

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있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이때는 주로 필기시험

(외국어, 전공)과 현장에서의 업무실적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때

급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합격에 가장 커다란 요소로 작용하는 것

은 현장에서의 업무실적이다.

다) 준기사 및 기사자격의 특성

준기사 및 기사자격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준기사 및 기사 자격은 실

기와 함께 이론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전문학교, 대학 졸업한

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젼다. 그렇지만 검정시험제도를 설치, 기능 및 준기

사 자격의 최고등급을 소유하고 있는 경 력자에게 준기사, 기사 자격에 응시

할 수 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전문학교, 대학은 학과마다 졸업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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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있으며, 단일급의 자격을 제외한 모든 자격은 무급으로 시작하여 현

장에 배치된 후 1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통해 최하위 급수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과 일본 둥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사보 자격제도와 유

사한 면이 있다.
4

셋째, 준기사 자격은 단일급수로 되어 있는 젓이 많이 있으나, 기사 자격

은 대부분 자격종목에 따라 3-1급, 5-1급, 6-1급 둥의 급수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 관리기관은 기능자격과 유사하게 자격종목 및 등급마다 관리하

는 기관이 다르다. 즉, 항만 및 수로건설기사(6-1급) 자격은 대학졸업자가

배치되는 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5-6급은 관련정부기관(전기석탄공업성),

1-2급은 중앙의 전력공업부, 자윈개발부에서 관리한다.

닛째, 준기사 및 기사 자격의 경우 남한의 자격제도와 달리 학력요건이

중요하지만 현장경험이 없이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3. 남북한 자격체제의 비교

w

남북한 자격제도의 중요한 차이점은 응시자격과 자격의 등급에 있다. 북

한의 경우 장기간의 헌장경력을 갖고 있어도 전문학교 및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기능에서 준기사나 기사 자격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국가기술자걱이외의 국가자격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학력에

관게없이 헌장 실무겅 력만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국

가기술자격은 정부에 의해서 동일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북한은 자격종

목에 따라 다양하게 자격의 급수가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자격체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한의 학력체계

를 자격의 응시조건으로 고려하여 남한의 국가기술자격과 북한의 자격체계

를 비교하먼 [그림 頂-리과 같다. 즉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중 기능사, 산업기

사, 기사는 북한의 기능, 준기사, 기사와 동일 수준의 자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지 북한의 경우 남한의 기술사와 기능장에 해당하는 자격이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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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단일체계의 기능자격을 고려하면 각각의 최고급수에 해당하는 자격

이 남한의 기술사와 기능장에 해당되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다.

w

주)-tg검정시험을 통한 자격응시

[그림 m-킬 남북한 자격체계의 비교(기능 · 기술분야)

단일체계의 기능 자격 중 학력 조건은 없지만 설계사(의류), 영화기사, 용

접 등의 자격은 기능 자격이라 할지라도 급수에 따라 전문학교 및 대학 졸

업자에 수여되는 급수가 있으며, 최고의 수준의 급수는 고급기술자로 분류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을 고려할 때 기능장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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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기사의 경우 설계원(토목)은 5-1급으로 되어있고 상위급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최소 실무경 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가장

단기간에 취득하더라도 2급을 취득하는데 최소 9년이 소요된다. 또한 자격

검정방범에서도 해당 분야에서 실적과 이론시험, 외국어 둥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설계원 2급 이상의 급수는 남한의 기술사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겁정방법에 있어서도 북한의 기능 자격은 필기시험과 실제 작업의 평가를

통해 합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 러나 기능학교 및 양성소를 졸업하지

않고 경 력을 통해 자격에 응시하는 종목 가운데에는 실기만 실시하는 종목

도 있으나 자격 수준의 특성상 이론보다 실기능력의 중요함을 이해한다면

g-한 자격으로 인정시 문제될 것이 엾다고 생각한다. 남한의 경우도 대부분

기능자격은 펄기와 실기시험을 실시하V 되어 있으나, 미장, 조적, 건축목

공, 비계 등의 종목과 같이 이론적인 면보다 기능이 중요한 분야는 필기시

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

준기사 및 기사 자격은 졸업 시 해당분야에 대한 이론시험, 외국어, 논문

등을 통과해야만 무급의 . 자격 취득하고, 급수의 자격은 1넌 이상의 현장 경

력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으므로 학력, 자격, 산업현장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자격체제를 남한의 자격체제와 비교하였을 때 平 체제

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북한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하는데 무

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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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북한취득 학력 · 자격 · 경력의

남한인정 실태

가. 북한취득 학력 인정의 배경

1) 관계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

원에관한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을 남한에서 동

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볍령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보호매상자는 대營령령이 점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

교 교육의 과점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r 북한이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룔」 제13조

「고등교육볍시행령,에서도 다음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이수한 학력을 동

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다음 각호 1에 H당하는 자는 전문매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

다.

「고등교육법시행懼 1 제70조 T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 · 중營교육과 매학 2년의 학

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안 자료서 매학 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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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고등교육볍시행령u 제70조 1의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 · 중등교우과 대학교육에 상응

하는 교육과정읍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優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r 고등교육법시행령J 제70조 @

2) 학제 비교

북한은 1975넌 이후부터 현재까지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6), 남

한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하여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납북

한의 학제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림 IV-니에서 남북한 학제비교도를 제시하

였다. [그림 IV-1]에서 남북한의 교육언한을 구체적으로 살퍼보면 먼저 북한

은 유치원 높은반 1년, 인민학교 4년, 고 동중학교 6넌, 고등전문학교 2-3년,

대학교 4-6년, 준박사원 3 고 4년, 박사원 2넌 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남한은

초등학교 69, 중학교 3년, 고동학교 3년, 대학 2-3년, 대학교 4년, 석사과
m

정 2년, 박사과정 3-6년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

의 종규와 교육언한을 고러할 때 남북한의 학제가 비교적 순조롭게 연게됨

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학력을 낭한의 학력과 동등하게 인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IV-1]에서 고등전문학교는 2-3넌제의 학교로 각 산업분야에서 필

요한 숙련공이나 기능공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고등전

문학교는 북한 전역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전문학교,

예술전문학교 등과 특정한 지역에서만 필요로 하는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

트 

霧

6) 북한은 유치원 높은 l- 1넌을 의무교 으로 실시, 총 11넌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납한의 교 육부에서는 북한의 유치원 높은반 1년을 교육언한으로 인

정하고 않고 있으며 총 10년의 교육연한을 북한의 의무교육연한으로 인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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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고등광업전문학교 등의 2종류로 구별된다(김종철 외, 1996).

Ex %무.육 5

[그림 IV-1] 남북한의 학제비교

자료) 한국대학교육협회(1990), 북한의 고등교육체제연구, p. 42.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5-6년 과정의 학

교로 각 산업체, 공장, 협동농장 등에 설립되어 있다. 이들 학교는 공장, 기

업소, 기타 해당분야 근로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술, 직능교육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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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업은 주로 2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정규대학 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공장대학, 농장

대학, 어장대학은 고骨전문학교 수준의 학력 취득자가 진학할 수 있으며 이

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 대학 안에 설치되어 있는

1년제의 예비과를 거쳐 진학할 수 있다(한만길, 1997).

3) 교 육시간 비교

남북한 인민학교, 고동중학교, 대학교의 교육시간과 그 구성비를 <표 IV

- 1>에서 비교하였다.

<표 IV-1> 남북한 교 육시간 비교

l i l Mi

l 내용구분 崗 團

l l 간 1 구 (%) ) 간 [ 구 (%)

l 사상A육 l 1.221 l 33.8 l 1.060 l 18.3

·‥‥ j 소
圖

자료) 선한숭(1995), 탈북노동자의 적응력 실 태와 인력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p. 129. 참고7) 보완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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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남북한 공히 대략 15,000 시간으로 학습

시간의 절대량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전체

교육 시간 가운데 사상교육의 비중이 30% 정도로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

다. 특히 인민학교와 대학교에서 사상교육이 매우 비중있게 실시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초 · 중 · 고 등학교의 교 육과정에서 사상교육이 20% 이하로 
.

구성되어 있어 일반교육이 북한에 비해서 훨씬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대학교의 경우 남한에서는 80년대 후반 국민윤리 과목이 폐지된 이후 사

상교육관련 과목이 없는 반면에 북한의 경우는 사상교육이 전체 수업시간의

41.2 %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고등중학교와 남한의 중 · 고등학교의 일반교육시간을 비교하면 남

한이 740시간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일반교육시간의 14 %에 해

당하는 수치로 이 단계에서는 남한이 북한에 비하여 일반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대학에서는 북한의 일반교육 할애시간이 남한보다 610시간이 더

많음으로써 북한 대학교에서의 일반교육에 대한 절대 학습시간이 남한보다

더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대학교의 교 육수준을 고 려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북한의 대학교 학력을 남한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7) 선한승은 연구에서 혁명역사, 특강, 공산주의 도덕과 국어 중 사상교육을 합산한

시간으로 국어 과목의 사상교육 비을은 인민학교 67%, 고등중학교 72%를 적용하

였다. 남한의 경우 도덕, 국민윤리, 국어, 사회, 정치 등의 과목을 사상교육 과목

으로 분류할 수 있다.

8) 본 연구에서는 각 과목의 총 수업시간에서 국어는 30%, 도덕 100%, 사회 100%

의 비율로 정치사상교육의 시간을 책정하였다. 이는 북한의 교육시간과 비교하기

위해 임의로 책정한 수치이다.

9) 교육부(1997), 제7차 교 육과정 pp. 6-7 참고. 교 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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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남북한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

이 았지만 학제나 교육시간, 의무교육기간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 교

육수준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남궁영, 1996).

4) 교육내용 비교

냠북한의 초등학교 교육내용을 수학교과를 통해 대략적으로 비교하면 남

북한 공히 내용이나 수준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내용

을 기술하는 방향과 학습목적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신성균 외1996). 연구

에 의하면 T 학습 내용과 게열성의 측면에서, 卷 내용영역 구분의 측면에

서, 卷 각 영역별로 다루어지는 내용의 비중의 측먼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 · 고등학교 지리교육내용을 예로 들어 비교한다면 교육의

목적은 남북한이 상이하지만 지리교과 내용의 수준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최석진 외, 1997).

따라서 교 육의 단계와 개별적인 교 육내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

이고 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관단된

다. ·

대학교육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북한의 경우 기초지식 위주의 이론교육

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자재의 부족

으로 실험 · 실습 수업은 남한에 비해 적 게 실시되고 있으나 이론적인(기초

및 전문이론) 지식 측면에서는 남한과 거의 동동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10),

나. 학력인정 절차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절차를 살펴보먼 [그림 IV

- 2]과 같다.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

10) 이러한 의견은 대북경협 사업으로 북한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기술담당자의 진

술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대북경 협 사업체 기술담당자 전화면담, 199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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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을 심

사하여 학력을 인정하고 있다.
u

신청 f l 회답

송부 1 1 회답

[그림 IV-2]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절차10

다. 학력인정 사례

학력의 인정은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의 인정을 통해 남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신청하고 있

다. 현재까지 의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이 북한

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았다.

11)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학력을 기재한 신청서와 남한 입국 후 관

계기관에서 조 사를 받았던 내용을 교육부로 송부하고 교육부에서는 이를 바탕으

로 학력을 심의한다. 인정받은 학력은 법적으로 인정받는다. 통일부 관계관 면담

내용, 199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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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학교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일부에서 발

급하는 학력확인서를 회망학교에 제출하면 해당 학교에서는 학력확인서 내

용을 심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을 결정한다. 1999년 현재 이러한 학력

의 확인을 통해 약 75 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에 다니고 있다.

2. 북한취득 자격의 인정 실태

가. 북한취득 자격의 인정배경

1) 관계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범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

원에관한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에 관해 다음과
a

같온 규정을 두고 있다.

I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득한 자격

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營 인정받을 수 있다.

r 북한이贈주맨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릅4 제t2조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관계법 령에 의거하여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어느 정도 인정&산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군사분게선 이북지 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가 남한에서 동일한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격 시험 과목을 면제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갹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의합 기슬자격검정읍 받고자 暫 경우에

는 대뿅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슬자격검정과복의 전부 또는 일부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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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을 수 있다.

「국가기슬자격법4 제7조 m

5.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관련되는 자걱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TI 제7조 1의 5

법 제7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과목의 면제는 주무 부장관

이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에 매하여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T국가기슬자격법시행령4 제26조 제0호

제2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신청서에 증

거서류 기타 주무平替판이 점하는 서류를 졈부하여 주무부장否에게 제營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북한이贈주민의보호및정작지원에관한懷를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

우에는 營일부장관이 매행하여 제營暫 수 있다

「국가기슬자격법시행령 1 제25조 2의1

주무부장관은 검정과목의 전부 SE는 일부의 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 기타 증거優의 제츨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

에 조회暫 수 있다

「국가기슬자격법시행령 1 제26조 2의 磬

이상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남한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자격체계 및 종목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인정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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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정절차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IV

- 3]과 같다.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은 자격

인정신청서와 함께 자격을 증멍할 수 있는 각종 경력이나 이력을 기술하여

통일부에 제출한다. 통일부는 이것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송부하고 한

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심의를 통해 신청한 자격을 인정한다.

[ 1 [ - 자3 l
1 북한이탈주민 1 l - 자기경력증명 기술서 l

, 신청 + l 회답

송부 1 t 회답
霧

隆

[그림 IV-3]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절차

다. 북한취득 자격 인정사례

지급까지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한 사례를 완전인정

사례, 부분인정 사례, 불인정 사레로 구분하여 해당 북한자격의 응시자격,

자격체계, 시험 내용 등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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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전인정 사례

가) 요리사(1968년 인정)

o 응시자격

전문대학 과정을 마치고 필기시험과 구답시험에 합격한 후 실기시험, 졸

업논문 시험에 합격하면 요리사 최하위 자격인 1급 자격이 주어짐.

O 자격체계

1금-3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급이 최상의 급수임. 상위 급수를 취득할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년의 현장경력이 요구됨.

o 시험내용

보건학, 영양위생학, 요리재료학, 원가계산학, 전공요리학의 펄기 및 구답

시험과 전공요리를 만드는 시험.

o 자격신청자 경력

평양상업대 요리학과를 졸업하고 북한에서 4년간 근무함.

o 자격인정사유

신청자가 졸업한 평양상업대 요리학과의 교육과정과 신청자의 현장 경력

을 고려할 때 요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한식조리기능사 자격

을 발급함.

나) 항만 및 수로건설기사(1999년 인정)

o 응시자격

대학 수력공학부 수력건설학과, 항만 및 수로건설학과를 졸업하고 필기시

험, 구답시험 및 논문시험에 합격하면 항만 및 수로건설기사 6급 자격이

주어짐.

o 자격체계

1급-6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급이 최상위 급수. 상위 급수를 취득할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년의 현장경력이 요구됨.

o 시험내용

항만공학, 발전공학, 수력발전, 수력구조물 등 전공과목에 대한 필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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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답시험에 응시한 후 전공과 관련된 논문올 제출해야 함.

0 자격신청자 경 력

함홍수리대학을 졸업한 후 4년 6개월의 현장 경력을 쌓아 해운 및 항만기

사 5급 자격을 취득하였음.

o 자격인정사유

신청자가 졸업한 대학의 교육과정과 헌장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토목산업기사 자격을 인정함.

2) 부분인정사례

가) 운전면허

북한에서 운전수 자격을 취득한 경 력 이 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국내의 교

통 법규의 파악을 위한 필기시험은 실시하되 실기시험(코스)의 일부를 먼제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범이 개정되었다.

i

3) 불인정사례

가) 의료분야 
'

북한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제사, 조산원 등의 의료분야 자격을

취득한 경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을 정부

에 신청하였으나 인정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취득한 의료관런 자격을 인

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취득 자격 인정을 위한 법개정이 요구되는데 의료분야

자격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2교등교육범」 70조에 근거, 북한에서 취

득한 학력 인정울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의료 분야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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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취득 경력의 인정 실태

된

가. 관계법령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들어온 직후 관계기관
.

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통해 얻어진 북한이탈주민의 경력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력확인

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경력확인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할 경

우 남한주민의 이력서와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북한이탈주

민이 북한에서 취득한 경력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개정이 추

진되고 있다.

나. 인정절차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통일부에 경력인정신청서

를 제출하면 통일부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헌재 북한이탈주민이

경력을 인정받는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IV-4]과 같다.

신청 f l 발급

[그림 IV-4] 북한이탈주민의 경력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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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정사례

현재 북한에서 헌역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귀순한 경우 군인 또는 군무원

으로 특별 채용할 떼 군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러나 일반 기업의 경우 북

한이탈주민의 경 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종사하던 분야와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

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4. 구서독의 구동독 학력 · 자격 · 경력 인정사례

이미 통일을 이룩한 독일과 아직 분단상태로 남아있는 남북한은 분단의 배

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촉먼에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 렇지만 상이한 체제간의 통합이라는 면에서 구서독이 구동독의

자격 · 학력 · 겅 력의 인정 문제를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처리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구서독은 구동독의 학력 · 자격을 그대로 인정, 구서독에

서 취독한 학력 · 자격과 동등하게 대우慷다(박재윤 외, 1992). 즉 구서독과 구

동독 간에 맺어진 통일조약에 따라 구동독 지역에서 취득하거나 국가가 인정

한 학력이나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들은 신연방주에서 계속 유효하게 인정받았

다(통일부, 1996). 또한 적업교육에 있어서도 직업훈련 대상직업과 전문직업의

체제에 따른 시험증명서 및 합격증명서 그리고 공인된 직업훈련 대상직업에서

의 도제시험은 관청의 확인 없이도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독일통일

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일조약의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 동독내에서 취득되거나 또는 국가가 공언하는 학교 교육. 직업 교육 및 대학

營업 자격 또는 자격증은 제3조에 명시된 지역내에서 계속 유효하다. 제3조에

명시된 지역 또는 서 베를린울 포함한 서독의 다른주들 내에서 시행된 시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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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득한 자격증들은 동등하게 취급되며.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등한 권

한을 부여받는다. 동동가치 인점은 신청에 의해 해당 관청의 확인으로 결정된

다. 시험 또는 자격증 동등 인정에 관해서는 연방정부와 유렵공동체의 법를적

인 규정 및 조약 내의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국가로부터 취득되었거나

국가가 긍인하는 또는 수여받은 매학 직업 명칭과 등급 및 학위의 사용 권리는

계속 유효하다.

借 교원시험에는 문교장관 회의에서 營용되는 절차가 적용된다. 문교장관회의는

이에 상응하는 과도 규정을 제정한다. .

3 견습직 조직볍과 전문직 조직법에 의한 시험 합격증과 공인된 견습직의 營엽

시험과 기능 시험은 동등하게 취급된다.

船 제32조에 언급된 지역들 내에서의 학제 변경에 요청되는 규정들은 제 1조에

언급된 주들에 의해 결정된다. 학위 인정을 위한 필요 규정들은 문교장관회의

에 합의된다. 상기 두 경우는 함부르크 협정과 문교장관 회의에서 추가합의 사

항을 그 기초로 한다.

卷 졸업 이전에 매학을 바꾸는 학생들은 졸업 시헝 규정에 관한 일반 규정(ABD)

제7조의 기본원직 또는 국가 고시 관련 규정에 의거 그 때까지의 학업성적 및

시험결과를 인정받는다.

卷 동독의 기술. 전분학교 졸업증을 바탕으로 확인된 대학 진학 자격은 1990년 5

월 10일 분교장관 회의 결정과 그 부륵 8 에 의해 결정묀다. 학교 및 대학졸업

후의 상급직업 교육을 위한 전문학교 졸업, 대학졸업의 인정과 관계된 기타 원

칙과 절차는 문교장관 회의에 의해 마련된다.

롱일조약(Einigungsvertrag) 제37조 교육

이상과 같이 구서독은 통일 과정에서 구동독의 학력, 자격을 동등하게 인

정했다. 다시 말해 동독지역에서 취득한 일반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의 졸

업증 및 자격증은 원칙적으로 구동독 지역에서 계속 유효하며, 구서독 지역

의 졸업증, 자격증 등과 비교하여 취득기준이 비슷할 때에는 구서독 지역에

서도 인정하였다. 이때 졸업장과 자격증에 대한 등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는 해당자가 주정부 문교성이나 그 업무를 위임받는 산하기관에 졸업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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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취득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처럼 독

일온 자격, 학력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인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규정을 통해 구동독의 자격, 학력을 인정했다(김종철 외,

1996);(김영윤 외, 1996).

5rn 시사점

이상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학력 · 경 력 · 자격 인정설태를 살펴보았다.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냠한은 북한의 학력을 남한의 학력과 동둥하게 인정

하고 있다. 자격에 있어서는 북한의 자격을 남한의 자격에 준하어 인정하고

있다. 그 러나 개별 자격의 인정을 위한 시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겅 력 인정 또한 지금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

다. 전체적으로 현행법에서는 현재 북한의 학력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일부

조항만 두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체게적인 인정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취득 자격 및 경력 인정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

을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진 「북한취득 자격 및 경 력 인정 방

안」 마련에 관한 이 언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남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 력 인정 실태와

사례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 력에 인정 방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칫째, 북한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 할 수 있는 자격종목별 구체적인 인

정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에서 취득한 경력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

어야 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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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북한취득 자격 및 경력 인정방안

u

1. 기본방향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급증은 사회 · 경제적인 측면에

서 남한사회에 여러 가지 장단기 해결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들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과 경력을 남한에서 인정하는 문제이다. 자격

과 경력의 인정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과제이다. 따라서 이 과제의 해결방안에 앞서서 인정

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의 사회 · 경제 체제의 차이에 따른 자격 및 경력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차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젓이 펼요하다. 즉, 남북한

의 이러한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북한의

자격 및 경력을 남한의 자격 및 경력으로 인정하는 접근방법을 적용

하여야 한다.

둘째, 자격 및 경력의 인정은 민족화합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 인정은 이들의 물적 · 인적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접근은 우선적으

로 남한사회의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면족화합차

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경력 인정 시 북한이탈주민뿐 아니라 직접적인 이

해당사자인 기업, 단체, 정부부처의 의견이 포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경력의 특수성과 남한사회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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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상황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합리적인 경력의 인정범위가 결정되

어야 한다.

넷째, 인정된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은 남한의 자격 및 경력으로

차별 없는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정 자세는 북한이탈주

먼에게 냠한사회가 원하는 직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

이다.

다섯쩨, 자격 및 경 력인정 방안은 통일 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통시성

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통일전의 상황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 력을 인정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을 인정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자격인정방안

가. 자격등급별 연계방안

자격의 인정을 위해서는 자격소지자의 능력과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이 남

한에서도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후자는 직접비교가 가능하

지만 전자의 경우는 북한의 자격등급,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내용 등을 조

사하여 이를 냠한의 자격과 비교하는 간접 방식으로 자격의 수준을 파악함

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서로 상이한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남북한의 체제

를 한 체제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격의 수준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가장 객관적 기준

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응시 조건에서의 학력 비교를 통해 북한의 자격 수

준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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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간, 지역간 자격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는 EO, APEC,

NAFTA 등의 경우도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해 먼저 학력의 인정을 통해 자

격을 인정하고 있다. 즉, 자격 수준을 서로 비교하기 쉽지 않으므로 자격응

시 조건상 학력을 비교하여 서로의 자격수준흘 결정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 자격의 인정의 경우도 응시조건 중의 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만족되였다고 하더라도 북

한의 모든 자격을 남한의 자격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의사,

교 사 등의 자격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 체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

한 기술사의 경우도 법적으로 독점업무가 있는 전문기술자격이기 때문에 북

한의 자격체계가 명확하게 드 러나지 않은 헌재의 상태에서는 인정에 어려움

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북한자격의 인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남한자격으로 인정 가능한 북한자격 등급을 <표 V

- 1>에 제시했다.

첫째, 자격응시 조건상의 학력을 기준으로 북한의 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한다.

둘째, 남한의 기술사 자격은 인정자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하지만 해당

분야의 학 · 경력을 인정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셋째, 남한에서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종목에 한하여 북한자격을 인정한

다. 즉, 북한의 기사 자격이더라도 남한에서 기능사 자격만 설치되어

있다면 기능사 자격으로 인정한다.

넷째, 단일체계의 기능자격은 전문학교 및 대학 졸업시 취득하는 등급

을 고려하여 에 상응하는 남한자격의 등급(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으로 인정한다.

다섯째, 남한 기능장 자격의 인정은 8단계 이상의 기능급수가 있는 북한

r%
唱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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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자격의 최고위등급(7-8급)에 한하여 인정한다.

여섯째, 단일급수의 기사, 준기사를 제외한 무급자격은 남한의 기사, 산업

기사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학력을 인정하여 웅시 자격을

부여한다.

일굡째,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으로의 인정이 펄요한 북한자격은

해당자격의 응시자격 · 검정내용을 남한 국가자격의 응시자격 · 검정

내용과 비교하여 인정한다.

<표 V - 1> 남한 자격으로 인정 가능한 북한자격의 동금

Tg- l l
1 -.

. . . l . l b F드).. .

. ‥‥- l·‥‥-l-1흣 . ·‥‥

-L-

<표 V-2>는 북한이탈주민의 면담에서 드러난 자격종목을 <표 V-1>을

근거로 납한 자격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종목 및 동급으로 제시한 예시안이

다.

기능 자격에서 목공, 미장, 불도저, 사진, 편직공, 미용은 모든 듕급에 학

력제한이 없고 남한에서도 기눙사 이외에 해당자격종목이 없으므로 기능사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예시하였다.

그 러나 기능 자격 중에서 열관리공 자격은 2급 이상에서는 응시자격으로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 이 필요함으로 5-3급은 기능사, 1-2급, 특급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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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인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무선수 자격은 학력의 제한은 없지만 우

리 나라의 전문대학 수준인 고등통신학교(2년) 등을 졸업하면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1급 이상은 산업기사로 인정할 수 있음을 예시하였다.

용접공은 1-4급, 5-6급, 7-8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자격의 수준에 따라 관

리기관이 다르다. 특히 이 종목은 고 등전문학교 졸업시 4급을 취득하지만,
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개인의 능력에 따라 1-4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

있으므로, 1-4급은 기능사, 5-6금은 산업기사로 인정할 수 있음을 예시하

였다. 7-8급은 높은 기능 · 기술을 요구하므로 기사 또는 기능장으로 인정

할 수 있음을 예시하였다.

전기기기조립공, 유전기재 수리공 역시 용접공과 유사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1-4급은 기능사, 5-6급은 산업기사, 7-8급은 기사 또는 기능장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예시하였다.

<표 V-2> 북한 자격의 인정 가능한 자격종목 및 등급

雪 1 · · l ·· ··……

1 연구사(육종 및 ) l 농 l 5-1급 l 사(종자 등)

l 건축설계원 l 건축 l 6-1급 i 기사(건축)

1 화학 사 l . 화공 l 5-1급 l 사(공 화학 등)

1 금속 준 사 l·] , 금속1 단 1 산 사% , 骨속분야)

崩

1 과수원예 준기사 l 농림 l 단 일 i 산업기사(시설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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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기사 자격의 경우 자격의 명칭은 기사이지만 응시자격에 학력 조건이

없고 전문대학수준의 영화기술원전문학교(2년제) 졸업시 3급을 취득하므로

3급 이상은 산업기사로, 1-2급은 기능사로 인정하였다.

설계사(의류) 또한 학력에 대한 조건은 없지만 상업전문학교 졸업시 5급,

평양상업대학교 졸업시 고급 1급의 자격을 취득하므로 1-4급은 기능사, 5

급은 산업기사, 고급은 기사 또는 기능장으로 인정하였다. 기관차승무원 자

격은 철도전문학교를 졸업하면 최하위 직급부터 시작하지만, 이 종목에 대

한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상 산업기사가 최고 자격이므로 모든 직책에 대해

산업기사로 인정하였다. 전기공 자격은 등급에 따른 수준이 분명하지 않아

모든 급수에 대해 기능사로 인정하였다. 준기사, 기사 자격 가운데 남한의

기술자격에 없는 반도체전문가자격은 해당종목이 없어 인정이 곤란하다.

지금까지 기능 · 기술 관련 북한자격 종목이 남한의 어떤 국가기술 자격

등급과 종목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자격 종목에 대

한 면담조사 결과 북한 자격종목에서 남한의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

에 통역전문가와 조산원 자격이 있었다.

<표 V-3>에 통역전문가와 조산원 자격 종목의 응시자격과 검정내용을

비교하였다. <표 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서 제시한 북한자격 인정방

법에 비추어볼 때 이들 자격은 남한의 자격으로 인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

다. 북한의 조산원 자격의 경우 6-1급까지 급수가 있고 3년마다 응시자격

이 주어지고 있으며, 특히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응시자격

면에서 남한 조 산사에 비하여 1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북한 조산

원의 자격이 남한의 조산사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표 V-2>에 북한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남한의 국가기술자격과, 국가기

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남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내용은 [부록 2]에 수록하였다. 여기에서 <표 V-2>의 오른쪽 칸에 제

시한 남한자격 종목은 북한 자격 중에서 남한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

한 종목들을 예시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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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과 북한자격의 비교

남한자 1 웅 자 l 방 용11북한자 1 웅 자 l 방 용

....·, ,,... 院 , 니·기,紅..,
l l ·]-, 荊써 切 11 l 凍巷

& 싸 l)gA 3산 이 ·R技사, M씨1 封빗 l 문학T l·t,산 신叫)

나. 북한자격 인정방안

위에서 언급한 자격 동급별 자격 인정 방법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

격인정 방법을 자격의 종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으로 제시하였

다.

제 1 안 : 교 육 훈련 및 검정을 먼제한다12),

제 2 안 : 단기 교육 훈련 이수 후 자격을 인정한다.

제 3 안 : 검정을 먼제하여 자격을 인정한 후 취업보호기간 내에 일정기

412) 이기서 제시한 1 안은 교육훈련 이수 후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첫째, 북한취득 자격에 대한 조사 · 연구 결과

교육훈련을 거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자격도 있다는 것과, 둘째, 모든 자격에

대해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경우 그에 따른 적지 않은 시간적 . 경제적

비용의 소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 · 서독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교 육훈련없이 인정이 가능

한 자격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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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안을 적용할 수 있는 북한자격은 능력인정형 자격으로 국민의 건

강 · 생명 ·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격의 인정 방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즉, 목공기능공, 미장공, 사진, 무선수, 영화기사, 철기원, 유선기재

수리공, 설계사(의류), 편직공, 미용, 금속준기사, 농기계 조수, 과수원예 준

기사, 행정경리 준기사, 농산기사, 연구사(육종 및 병리), 전기철도기사, 화학

기사, 통역전문가 등의 자격은 제 1 안의 적용을 통해 자격을 인정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제 2 안을 적용하는 북한자격은 남한자격으로 인정될 자격이 면허적인 성

격을 갖고 있는 자격에 해당되거나 자격의 내용 중 남한의 법규, 규칙 등이

포함된 자격에 해당된다. 따라서 북한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받은 북한이

탈주민이 자격취득자로서 . 원만하게 직무를 수행하가 위해서는 최소한의 단

기교육훈련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즉, 건설기

계관리법규의 벌칙 내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불도저, 에너지

이용합리화 관계 법규를 숙지해야 하는 열관리공, KS 표시기호를 이해해야

하는 용접공, 기술기준 총칙과 전기공사관계법규에 대한 이해가 펄요한 전

기공과 전기기기조립공, 건축 및 토목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

는 건축 및 토목 설계원, 항만 및 수로건설기사, 남한에서의 화물 취급 및

수송 절차와 관련된 지식이 필요한 기관차 숭무원 자격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제 3 안은 국민의 건강 · 생명 · 안전과 직결되는 자격 종목에 적용할 수

있다. 의료분야의 자격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안은 다음과 같은 장 · 단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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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안 > 교육훈련 및 검정을 면제한다.

1장 1 인을 할 수 다. l

l l 1. 인정받은 자격에 대한 신리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자격의 공신력에 부정 1

l l 인 향을 줄 수 있다. l

l·-·I2· 私君 
] ]

似]相A劉 
帶1

l 1 3. 남한 산 현장 자·H 득자 요구하는 능 을 갖추 >워 자1

< 제 2 안> 단기 교육 훈련 이수 후 자격을 인정한다.

<제 3 안> 검정을 면제하여 자격을 인정한 후 취업보호기간 내에 일정기

간의 교육훈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

l l 담을 줄 수 있다. l
l&, . l2. · 特刺 d 荊 ·9- 壯刺 荊 尋 荊 於喉 射1
l 

' '

l 시킬 수 있을 7만 아니라 자격증의 공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l
l 1 3. 인 받은 자 대해 북한 탈주민 < 且 가치를 L 낄 수 있는 최1
l l 를 제공할 수 있다. l

l l'고 
'

/***"刊'" 
'""" '" "

끼
la 이2. ·따 魂 病 아· 判· ‥꽤 ·1남 였, ·]-民·],!
l l 시설 및 공간 리고 전문 교 수인력 확보에 따른 많은 예산이 필요하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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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방안의 장 · 단점에

대해서 제시했다. 이와 같은 방안은 자격 종목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면허의 성격이 없고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과 다소 거리

가 있는 미용 자격은 교 육훈련 및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실기시험은 면제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규

및 신호 체계 등이 북한의 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기 교육훈련

을 이수하게 한 후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코스 시험

만을 면제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수

준의 검정면제로는 북한이탈주먼의 운전면허 취독에 설제적인 도 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된 제도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방향으로 전향적인

방향선회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남한의 자격으로 인정받은 북한 자격은 자격인정 후 직업교육훈련이 반드

시 펼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근로자적업교육훈련촉진법」 에 의

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서 노동부장관의 협조를 받

아 필요한 교 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북한이탈주민후

원회와 같은 법정단체가 중심이 되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기업, 단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이

들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 육훈련을 이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제

3 안에서 요구하는 교 육훈련은 인정받은 자격증과 포괄적으로 관련된 모든

교육훈련을 포함하는 젓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제 3 안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 육훈련기간에 대한 결정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 · 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1999.6.15. 개

정 예규 제425호)」 의 제14조 
'

훈련기준의 내용'과 제 16조 
'

훈련과정별 훈련

기간 및 시간'에 대한 규정을 참조하여 자격종목별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

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현재 북한이탈주민과 정부 부처간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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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 자격 인정에 대한 젓을 제 3 안과 관련지어 해결할 수 있다고 사

료된다. 즉, 의료 분야는 인간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직무 수행을 인정하는

자격이므로 제 3 안의 방뱁을 따라야 할 젓이다. 그러나 이 분야의 자격은

남한 의료관계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교육훈련 이수 후

반드시 의료 법규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법규 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을

완전히 인정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조사 ·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의사, 조산사, 간호사 자격

등은 교육 기간 및 내용을 고려할 때 남한의 자격으로 인정하는데 큰 문제

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정석홍, 1997). 그러나 남한에서 의료행위를 제대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자격을 인정받은(조건부 자격) 후 국립의료원

등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의사의 경우 약 2년, 간호사, 조산사의 경우

약 1넌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 펄요

하고 생각된다. 수습 기간을 마친 후 의사의 경우는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마약법, 검역법, 의료보험법, 후천성면억결핌증예방넙, 보건소범 등의 7개 법

령을, 간호사의 경우 보건의약관계법규, 조산사의 경우 모자보건법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하여 합격자에 한해 완전히 남한자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

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북한자격의 인정절차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취득 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하는데 적용 · 가능하

다고 판단되는 절차 및 내용을 [그림 V - 1]에 제시하였다.

먼저 북한자격 인정 절차의 첫 단계는 북한이탈주민이 통일부장관에게 자

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한다.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

관은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국가기술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고,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은 해당국가자격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민간 자격은 해당 민간자격을 관장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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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리하고 있다. 
'

이들 자격관장기관은 북한자격의 종목과 급수를 확인하고, 남한자격과의

내용 및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인정 · 가능한 남한자격과 연계한 후, 이 자격

의 인정방법을 결정하여 3개월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된다( 「북한

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 28조).

'

掘罷$l%
l

[그림 V-1]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절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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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심의종목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

다. 예를 들어 북한의 자격체계는 대체적으로 남한체계와 유사한 체계를 갖

고 있으나 기능관련 자격의 경우 각 개별 자격의 특성에 따라 남한자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는 자격종목도 있다. 또한 남북한의

사회 · 경제체제, 내용, 수준의 차이 때문에 북한의 개별종목이 구체적으로

남한의 어떠한 종목에 해당되는 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러한 어 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관쟝기관에 자격심의위원

회를 설치 ·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서 북한에서 취

득한 자격의 내용과 수준을 엄밀하게 파악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남북한의 자

격과 연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형 태의 심층면담은 면접시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격인정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이러한 자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을 냠한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자격심의위원회는 해당자격 관리기관 인사(2인), 해

당자격분야 전문가(현장전문가, 학계인사 각 1인), 자격제도전문가(1인)로 구

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한편 탈북시의 긴1각한 상황올 갑안할 때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에서 발급 받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달북을 갑행하는 것이 보통의 상황

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취득 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북한이

탈주민에게 자격인정을 위한 전제조긴으로 북한취득 자격증 제출을 요구하

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어려운 점은 자격심의위원회

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즉, 자격심의위윈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

담을 통해 북한취득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에 대한 정보를 충분

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취득 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적절하게 인정하기 위해 자격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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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력인정방안

가. 경력인정방안 .

북한이탈주먼의 경 력인정은 자격의 인정문제와 함께 매우 시급하고 절박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취득 자격의 인정이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경력의 인정은 취업 후 임금수준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일반기업에 취업 시 북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w

분야에 취업을 하더라도 북한 무경력을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통일

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기업에 취업할 때 북한에서의 경력을 확인하는 경

력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력확인서가 일반기업에서 급여

를 산정할 때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남한근로자와 비교할 때 북

한이탈주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켜 직장섕활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

킴으로써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

령자 및 가족과 함께 남한으로 온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 개인은 물론 더 나아가 국가적

인 차원에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q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남한에 생활의 근거지가 전무하기 때문에 남한

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따

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북

한에서의 근무경력을 합리적인 선에서 기업이 받아드릴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기준의 수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북한

이탈주민을 고용한 공 · 사 기업이나 정부 부처가 판단할 문제이다. 그렇지

만 남북의 통일문제는 우리 자신의 일이고, 통일 이후에 북한주민의 경력인

정부분은 남한기업, 단체 등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는 인식하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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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경력을 인정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나m 북한경력의 인정 방안 딜 절차

북한에서의 직장경 력을 남한의 경 력으로 인정할 때에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2단계로 구분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관단된다. 먼저 입직

초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직장에 적웅할 수 있는 기간(취업보호기

간)이 필요하다13),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다음에 제시하는 두 가지 경우

를 고려하여 북한의 근무 경 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북한이

탈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시한 것이다.

첫째, 북한에서 근무한 직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입직 후 취업보호기간 동안 북한 근무 경력의 50% 정도를 인정한

다14),

둘째, 북한에서 근무한 직업과 전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입직 후 취업

보호기간 동안 북한 근무 경력의 20% 정도를 인정한다.

그 러나 여기서 제시한 경 력인정안이 북한이탈주삔이 취업한 공 · 사기업의

전직장겅 력 환산율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경우에는 타직원들파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 력 인정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리고 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는 「공무원경력환산율표」 의 규정을

고려하여 경 력인정 폭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취업보호제 도입과 관련된 법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에는 북한

團

13) 현재 전행중인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 업보호기간은 최대 2넌으로 규정되어

있다.

14) 여 기에서 제시된 경 력 인정 법위는 현재 남한의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 력

인정율이다. 남한에서는 보통 천직장과 동일분야로 직장을 옮겼을 경우 전 직장

경 력의 50 %를 인정하고 있다. 기업체 인사담당자 전화면담 내용, 199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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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할 때 제시된 경력인정 비율은 기업에서 미래의 노동력 확보의 차원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단, 이 기간동안에 북한이탈주먼은 남한

의 근로자와 대등한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도

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위에서 저]시한 북한경력 인정여]시안을 기업이나 단체 등이 수용하도

록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인정서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

하는 기업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급여를 산정하는 실질적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력의 내용 뿐 아니라 질에 관련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현장근무경력은 매우 다양하며 학력이나 자격

과의 연관성이 미약한 경우도 있어 이들의 경력 내용을 결정하고 이것을 남

한 해당 분야의 경력과 비교하여 경력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는 대단

히 어렵고 복잡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롤 극복하고 북한경력의 내용과 수

준을 남한의 해당분야 내용과 수준과 정밀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경력관련

분야의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그리고 경력관련 기업관계자가 참여하는 경

력심의위원회를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내에 설치 ·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경

력분야의 신청을 받거나, 탈북 시기룰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경력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는 경력을 선정한다. 경력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경력사

항에 대한 심의를 통해 북한 경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수준에 관한 정보

를 분석 ·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관계자를 경력심의위원회에

참석시킴으로써 기업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거리를 좁혀 기업이 북한이탈주민

의 취업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2]는 앞서 언급한 경력확인 절차와 2단계로 나누어진 기업에서

의 경력인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나타핸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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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심의 위원劇 l
l - 정부부처 1인 l

l 북한이탕주민의 Irnl-l - 북한이탈주민 후원111인 l
l 북한근早 경력 싱M l l - 헌장西문가 1인 l

l - 학)Il인사 1 인 l
i i - 현장판계자 1인 l
+ l - 기업관계자 1인 l

l 겸력의 LH용과 수便叫인 l
l (g한의 판련분야의 j
l 직무내용과 수준비교) l

ll 
l

l ... ] l ..... .. 1
1

ll
l ...... 1 1 .. . ,,. 1

[그림 V-21 북한이탈주민의 경력인정 절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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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은 경력심의위원회의 경력인정 사항을 취업 단계에서 해당

기업, 단체, 정부 부처에 제출하게 된다. 이때 경력인정 사항은 취업시 보수,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내용, 그리고 직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또한

기업, 단체, 정부 부처 등은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이들의 직무수행 능력 배

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력심의위원회는 정부부처(1인), 북한이탈주민후원

회(1인), 해당경력분야전문가(현장전문가, 학계인사 각 1인), 기업관계자(1인)

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취득 경력을 인정하는 이와 같은 내용과 졀차는 북한

이탈주민의 근무경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모 형이라고

판단된다.

취업보호기간을 거친 후 북한이탈주민을 고 용한 기업은 입직 초기부터 이

들의 계속 고용여부를 평가하는 시점까지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참여 실적,

컴퓨터활용능력과 영어능력 등과 같은 기초직무수행능력, 업무수행능력 등

을 평가하여 계속 고 용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임금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고 용이 결정된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를 바탕으

로 남한근로자와 차별없이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

다.

즉, 이 때는 북한에서의 동일 및 유사직종 근무경력을 사내규정 및 공무

원 경력환산율표의 규정에 근거하여 최대한 인정하는 것이 펼요하다.

통일독일의 경우 동 · 서독 기본조약 
'

제 2조 차별대우 금지' 등에 관한 조

항에 바탕을 두고 통일조약 37조에서는 학교교육, 직업교육, 대학졸업자격,

자격증 등을 모두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독에서의 근무경력

을 서독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100% 인정하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와 같

은 인정방법은 비교적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력인정방식은 경력의 불인정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북

한이탈주민들에게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신의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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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마런함으로써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다

고 판단된다. .

이와 같은 경력인정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정부는 취업보호기간

종료시 북한이탈주민의 직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평가도구의 개발 · 보급은 그것이 북한이탈주민의 계속고용여부를 결정하

는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선 정부측

에서 볼 때 평가도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

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고 용한 기관에서는 정부가 인정한 평가도구에 근

거하여 계속 고 용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결정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는 취업시 미리 이러한 평가가 실시

된다는 깃을 공지함으로써 이들이 취업한 기관에 더욱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 러한 측먼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 램과 교육훈런 결과를 평가할 평가도구의 개

발 · 보급은 취업보호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북한군에 근무한 경 력은 경 력의 특성상 경 력인정대상에 포함시키

기 어 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 군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남한직장에

서 수행하어야 하는 직무내용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고 경 력심의위원회에

의해서 판단될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의 인정범위는 앞서

제시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 력인정 조긴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VI. 요약 項 정책 제언

4

1. 요약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 및 경력을' 남한사회에서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

민들이 남한에서 원활한 직업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며 궁극

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및 적응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가.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 인정을 위한 기초조사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취득 자격 및 경력 인정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답을 실시하였다.

면담대상 선정을 위해 1970년-1998년 사이에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

민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특히 1990년대 이후 남한에 들어

온 북한이탈주민을 주요 면담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면담지의 내용은 북한의 전반적인 자격체계와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개별자격의 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자격 · 경력 인정실태와 그것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방

안을 마련하는데 반영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격인정과 관련하여 T 해

당분야에 대한 교육 후 남한 자격으로 인정, @ 해당분야에 대한 교 육 후

실기시험만을 실시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 등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경력과 관런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의 경력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 강한 물만을 나타냈다. 북한이탈주민은 취업초기

1-2년 유예기간을 두고 북한에서의 직업 경력을 일정 부분 인정받은 후 나

]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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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자신의 경력을 재평가 받는 경력인정 방식을 원하고 있었다.

나. 님-북한의 자격체제

1) 남한의 자격체제

남한의 국가자격은 국가기술 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으로

나누어저 있다. 남한의 국가자격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의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격웅시조건은 학력요건과 실무경력으로 구

성되어 있다.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은 의료 · 보건분야 27개 직종, 전문사무분

야 4개 직종, 해양 분야 15개 직종 등 총 120개 직종이 있다. 이러한 국가기

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 가운데 대졸 이상의 학력요건을 요구하는 자격들은

대학에서 자격과 관련된 전공을 이수한 겅우에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

머 자격취득 시험에 전공 제한을 두고 있다.

2) 북한의 자격체제

북한의 자격은 크게 기사, 준기사, 기능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것은 응시자의 자격응시 요건 중 최소학력요건의 고려를 통해 구분된다.

기능, 준기사, 기사는 여러 단계의 급수로 나누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기사

는 6-1급의 나누어져 있으나 종목에 따라 3-1급, 5-1급의 급수로 나누어

져 있는 경우도 있다. 기사의 자격급수는 대부분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으며,

숫자가 작을수록 상위급수의 자격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자격의 경우는

단일 급수로 되어있다.

준기사 급수는 일반적으로 6-1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젓으로 알려졌으나

면담을 통해 나타난 준기사의 급수는 주로 단일급, 3-1급, 4-1급 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능 자격은 기사, 준기사 자격보다 더욱 급수가 세분화되어 최대 I-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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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지 않고, 종목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다.

북한 자격은 검정방식으로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론시

험은 특정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작업방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이론

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험은 주관식 서술형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기시험은

대체로 실제 작업을 통해 자격응시자의 현장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

되고 있었다.

3) 남북한 자격체제의 비교

남북한 자격제도의 중요한 차이점은 응시자격과 자격의 등급에 있다. 즉

북한의 경우 장기간의 현장 실무경력을 갖고 있어도 전문학교 및 대학을 졸

업하지 않으면 준기사나 기사에 응시할 수 없다. 반면에 남한의 경우, 국가

자격의 일부를 제외하고 학력과 관계없이 현장 실무경력만으로 모든 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은 정부에 의해서 법률로 동일한

체계로 운영되고 았으나 북한은 자격종목에 따라 다양하게 자격의 급수가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의 자격체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

북한의 학력요건을 자격의 응시조건으로 고려하여 남한의 국가기술자격과

북한의 자격을 비교하면 남한의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는 북한의 기능, 준

기사, 기사와 동일 수준의 자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북한에는 남한의 기술사와 기능장에 해당하는 자격은 없지만 기사 및 단

일체계의 기능자격을 고려하면 각각의 최고급수에 해당하는 자격이 남한의

기술사와 기능장에 해당되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자격체

제를 남한의 자격체제와 비교하였을 때 두 체제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북한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북한의 학력 · 자격 · 경력 인정 실태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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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비롯한 제법률을 통해서 남한의

학력과 동둥하게 인정받고 았다.

따라서 남북한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가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

이 있지만 학제나 교 육시간, 의무교육기간 둥의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 교

육수준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999년 현재 학력 인정을 통해

7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에 다니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과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적 지위를 규정

하고 있는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군사분계선 이

북지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남한에서 동일한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경

우 자격 시험 과목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을 신청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격

종목으로 요리사, 토목산업기사가 있다. 또한 북한의 운전수 자격의 경우 북

한 취 자격을 부분 인정하어 기능시험의 일부(코스시험)를 면제하는 방향

으로 관계법이 개정되었다. 한편 의료분야의 경우 관계기관의 방침에 따라

자츠]의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력의 인정을 통해 웅시자격만을

부여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들어온 직후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통해 얻어진 북한이탈주민의 경 력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통일부에

서 경 력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경력확인서는 북한이달주민이

취업할 때 냠한주민의 이 력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인정되

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취득한 각종 경 력의

인정을 위한 법률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구서독온 구동독의 학력 · 자격을 그대로 인정, 구서독

에서 취득한 학력 · 자격과 동등하게 대우했다. 즉, 구서독과 구동독 간에 맺

어진 통일조약에 따라 구동독 지역에서 취득하거나 국가가 인정한 학력이나

직업과 관련된 자격종들은 신언방주에서 계속 유효하게 인정받았다. 대체로

독일은 자격, 학력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인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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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체계적인 법적 규정을 통해 구동독의 자격, 학력을 인정했다.

라. 북한 자격 및 경력 인정방안

1) 자격인정방안

남북한자격의 연계 방법으로 m 자격응시 조건상의 학력을 기준으로 북힌·

의 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 卷 남한의 기술사 자격은 인정.자격 대상에서

제외시키되 해당분야의 경력은 인정하여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

법, 卷 남한에서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종목에 한하여 북한자격을 인정, 卷

단일체계의 기능자격은 전문학교 및 대학 졸업시 취득하는 등급을 고 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남한자격의 등급(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으로 인정,

s 남한 기능장 자격의 인정은 8단계 이상의 기능급수가 있는 북한 기능자

격의 최고위 등급(7-8급)에 한하여 인정, 卷 단일급수의 기사, 준기사를 제

외한 무급 자격은 남한의 기사, 산업기사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 등

급에 대한 응시자격을 부여, 岳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의 인정은 북한

자격의 응시자격과 검정내용의 비교를 통해 해당 정부부처로부터 인정받는

등의 연계방법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T 교육훈련

및 검정을 면제하고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 借 단기 교 육 훈련 이수 후 자

격을 인정하는 방법, 卷 검정을 면제하고 자격을 인정한 후 취업보호기간

내에 일정시간의 교 육훈련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는 등의 세 가지 방안을 제

안할 수 았다. 이 방안에서 요구하는 교육훈련은 일정 기간의 자격관련 교

육훈련 이수증명서룰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훈련 내용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또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실시된 자격과 관련된 모든 교 육훈

련을 포함한다.

제 3 안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 육훈련기간에 대한 결정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 · 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1999.6.15. 개

정 예규 제425호)」 의 제14조 
'

훈련기준의 내용'과 제 16조 
'

훈런과정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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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시간'에 대한 규정을 참조하여 자격종목별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

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관단된다.

2) 경 력인정방안

북한에서의 직장경력을 남한의 경력으로 인정할 때에는 입직 초기부터 최

대 2년간(취업보호기간)의 경력 환산방법과 그 이후의 경력 환산방법이 각

기 다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취업보호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는 경 력인정 방법으로는 m 북한에서 근무한 직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취업보호기간 동안 북한근무 경 력의 50%를 인정, 恭

북한에서 근무한 직업과 전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북한 근무 경 력의

20% 를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력 인정 수준은

남한 기업의 경 력인정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현재 남한 기업은

경 력사원을 채용할 때 전 직장경력의 50%를 인정하고 있다.

취업보호기간을 거친 후 8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은 입직 초기부터 이

들의 계속 고 용여부를 평가하는 시점까지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참여실적,

컴퓨터 활용능력과 영어능럭 둥과 같온 기초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적인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속 고 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이 결정된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남한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에서 북한의 경 력을 재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럭인정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직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펑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 · 보급해야 한

다. 정부는 취업 보호기간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기업, 단체, 정부 부처 동의 이들의 취업처에 미리 제공하여 북

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가이드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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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가. 기본방향

북한이탈주민의 자격과 경력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기

이전에 북한이탈주민의 자격과 경력인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G 남북한의 사회 · 경제적인 체제 차이에 따른 자격 및 경력 내용과 수

준에 대한 차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o 남북한은 사회 · 경제적인 체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운영하고

있는 자격체제, 수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경력의 내

용과 수준이 남북한 사회경제체제와 그 수준이 다르므로 북한의 것은

남한의 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o 이러한 차이는 50여 년 이상 분단된 채 남북한이 상이한 사회 · 경제체

제를 유지해온 결과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자격과 경력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O 즉, 남북간의 이러한 차이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북한 자격과 경력을 남한의 자격 및 경력으로 인정하는 접근이 필요하

다. 이러한 차이를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다

D 자격 및 경력의 인정은 민족화합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o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의 인정은 북한체제를 이탈한 사람이 남

한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펄요한 것이다. 남

한사회에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업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직업은 경제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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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남한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장이다.

o 따라서 자격 및 경력의 인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촉진하여 남한

에서의 물적 · 인적 터전을 형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므로 이에 대한 접근은 우선적으로 남한사회의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바탕을 두기뵤다는 민족화합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D 경력인정시에는 북한이탈주밌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

업, 단체, 정부부처의 둥의 의곈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m

O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제단체에서 북한의 경력을 인정할 때에는 북

한이탈주민과의 충분한 의사교환이 펼요하다.

O 북한경력 인정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취업처의 관례와 내규를 존중하

는 자세를 지향해야 하며, 취업처는 북한이탈주민을 민족화합차원에서

수용하되 취업보호기간에 대한 고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

와 같은 상호존중 및 이해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

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D 인정된 북한이管주민의 자격과 경력은 남한의 자격 및 경력과 동동하

게 취급되어야 한다.

O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이 남한사회에서 인정되었을 경우는 해당 자격소

지자는 남한의 해당 자격취득자와 동등하게 취급되어 자격소지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모두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o 경력인정부분도 자격의 인정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

한 자세가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의 인정을 법제화하는 밑바탕이 되

어야만 자격과 경력의 인정이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젓이

고 이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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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정 자세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사회가 요구하는 직업능력을 배양하

도록 촉진할 것이다.

D 자격 및 경력인정 방안은 통일 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통시성을 팍

보하여야 한다.

o 이 연구결과에 의한 자격 및 경력인정방안은 통일 전의 상황에 바탕을

두고 마련된 젓이다.

o 통일 이후에 북한거주 근로자의 자격 및 경력인정문제는 통일 이후의

북한근로자의 경제적인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국가 · 사회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개선 · 보완하

여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제 언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인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

의 추진을 제안한다.

O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8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제출된 자격인정신청서는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

하게 되어있다.

O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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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자격인정업무 관장기관은 자격인정여부를 합리적

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자격관련분야의 현장 및 학계전문가, 자격제도전문

가 등이 참여하는 자격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이 펼요하다고 생각된다.

G 북한의 자격체계는 대체적으로 남한체계와 유사하여 북한의 자격을 남한

의 자격으로 인정하기 수월한 면이 았다. 그러나 기능관련 자격의 경우

남한자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는 자격종목이 있으

며, 북한과 남한의 사회 · 경제체제, 내용, 수준이 다름에 따라 북한의 개

별종목이 남한의 어떠한 종목에 해당되는 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0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격심의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먼담을 통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의 내용과 수준을 엄밀하

게 파악하여 남북한의 자격을 연계할 수 있을 젓이며 자격을 인정하는 방

법을 다음의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육훈련 및 검정을 면제한다.

둘째, 단기 교육 훈련 이수 후 자격을 인정한다.

셋째, 겁정을 면제하여 자격을 인정한 후 취업보호기간 내에 일정기간의

교육훈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

0 아울러 남한의 자격으로 인정된 북한자격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시 중요

하게 고려되어 하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자격의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0 현재 자격관련법의 통합작업을 규제개혁위원회, 노동부, 교육부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언구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통합법속에 북

한취득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

령 령으로 제시하는 젓이 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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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聘帶刺 .聘 相.. .. . .相 賴 .삐
l 暑 북한 탈주 후 . 운 한다. l

O 공 · 사기업, 단체, 정부 부처에 취업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취업시 적절한

보수와 직책 결정을 위해서 북한경력증명서가 필요할 것이다.

G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헌장근무경력은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력, 자격과의 연관성이 미약한 경우가 많아서 이들의 주요경력을 무엇

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이를 남한 해당 분야의 경력과 비교하였을 때 이

들의 경력 내용과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 렵

고 복잡하다.

G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경력 내용과 수준을

남한의 해당분야 내용과 수준과 정밀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경력관련분

야의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그리고 경력관련 기업관계자가 참여하는 경

력심의위원회를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내에 설치 · 운영하는 젓이 펄요하다.

0 즉,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북한이탈주먼이 남한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경

력분야의 신청을 받거나, 이젓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탈북 시기를 기준

으로 가장 최근의 경력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는 경력을 선정하여

경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북한경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수준에 관

한 정보를 분석 .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관계자를 경력심의

위원회에 참석시켜 기업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거리를 좁혀 기업이 북한이

탈주민의 취업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G 이러한 경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시 해당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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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정.부부처에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취

업처는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보수와 수행해야할 직무에 내용과 직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0 더욱이 법개정이 이후 시행될 취업보호제를 감안할 때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기업은 취업보호기간중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수결정을 위해

다음에 제시한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기업, 단

체, 정부부처는 경 력심의위원회의 경 력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에서 근무한 직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북한 경 력의 50%暑 인정한다.

둘째, 북한에서 근무한 직업이나 취득한 자격과 전혀 다른 직업에 종사하

는 경우 북한 경력의 20%를 인정한다.

0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 력을 심의하기 위한 경력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북한이탈주민의 수를 생각할 때 다

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項째, 경 력심의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심의위원들을 위촉하여야

하므로 분야별 적절한 인사의 선정을 위해 광범위한 인력에 대한 정

보를 수집 · 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빈번하게 개최되어야 하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이를 관리 · 운영할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G 이러한 어려움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조직과 역할에 북한이탈주민의

교육훈련과 취업을 언계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그 해법을 찾

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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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뱁률」 제34조에는 북한이탈

주민의 고 용촉진을 통일부장관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들의 학력, 경 력, 자격소지여부에 대한 정 를 수집 . 정리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과 관련된 업

무를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위한 정

보가 학력, 경력, 자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관리 ·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l .. ...... ... ....... ..... ..... . l
l 가할 수 있는 평가兄구를 개발 . 제공한다. l

O 취업보호기간은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할 때 회사와 북한이탈주민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O 이 기간 이후에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관이 이들을 계속 고 용할 것인

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후

직업능력배양 노 력 및 결과, 직무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고용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O 이러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체계적인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이 결과는 계속고용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도구는 우선 정부측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관측에

서는 정부가 인정한 평가도구에 근거하여 계속 고용여부를 결정하였으므

로 결정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측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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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취업시 미리 이러한 평가와 구체적인 평가도구가 존재함을 공지함으로

써 이들이 취업한 기관에 더욱 성실하게 근무할 수 었도록 유도할 수 있

다.

G 따라서 이러한 평가도구의 개발 · 보급은 취업보호제의 내실있는 실시를

위해서도 반드시 펼요하다고 하兎다.

l4. 북 管平 鳥 旻朝哀육훈 참 暑 촉 하 한1
l 惡 발 하다. l

G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이들이 남한사회가 요구하는 기초 및 전문직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러한 직업능력은 남한에 들어온 시점부터 취업보호기

간이 끝날 때까지 장기적인 기간에 걸쳐 체게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이수

하게 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G 그러나 직업교육훈련 이수를 통해 이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절

감하게 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이러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

을 절감할 때 교 육훈련의 성과는 극대화될 젓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의 직업교육훈런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 안해야 한다.

G 이때 우선적으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

민이 남한사회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 이러한 기회는 사

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프로그 램에 바탕을 두고 실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 전문가의 참여가 반

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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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참여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개

발 ·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행 · 재정적 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l............................. l

G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에 북한이탈주민의 경력인

정에 관련된 조항이 없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북한의 경력을 남한의 경력

으로 환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O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기반을 획득하는 것이고 이것은 취업시 남한의 기업, 단

체, 정부 부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경력인정의 부

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O 따라서 정부는 경력인정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법률로 정하는

방법을 모 색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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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면담지는 북한에서 취득하신 자격 및 경력을 
.

남한의 자격 및 경력으로 인정하

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답변

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아시는

만큼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제도연구실 .

1다음은 선생님께서 추1득하신 자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는 대1

1凰 빠 말씀 주 兄, l

L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기사, 준기사, 기능, 운전면허 등)과 자격을 수여한

기관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00기사 0급, 00준기사 0급, 00기능 0급, 등등)

m

借

卷 -

2. 갖고 계신 북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말씀해 주

십시오.

m 각종 교 육훈련기관의 졸업 및 수료 (예 : 공장대, 고등전문학교, 기능

대, 등...)
- 학교명

- 교 육기관 명
- 기타

. 慘 현장경력 획득 후 시험에 합격 (예 : 채탄공 기능 자격 획득후 00광

산에서 3년 실무 경험을 쌓은 후 준기사 자격 취득 시험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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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거치신 교육내용이나 과정에서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T 교 육내용(정치사상교육은 제외한 자격취득과 관련된 과목)
- 기본과목
- 전공과목
- 실습

a

恭 교 육시간(비율)
- 기본과목
- 전공과목

- 실습

卽 교육수준(학교수준)

和 현장실습
- 내용

- 방법
- 수준

卽 현장경력
- 근무기간

- 업무내용

- 업무수준(직위포함)

4. 교 육훈련 과정 중 거치신 시험(필기시험, 논문시험, 실기시험, 졸업시험

동)이나 기타 자격 취득을 위해서 치르신 과정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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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필기시험

卷 논문시험

卷 졸업시험 .

卷 자격증 취득 시험

卷 실기시험

5. 4번의 질문과 관련하여 응시하신 시험이나 평가 과정의 내용에 대해 상

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m 시험과목명

卷 시험과목수

卷 시험 내용 및 수준(정규학제에 비교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卷 평가방법(필기의 경우 필답시험의 문제유형, 시험의 형태, 실기의 경

우 실기 시험의 내용)

6. 북한에서 상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예 : 현장경력, 학력, 자격 등)

7. 북한에서 자격 취득 후 상급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 육을 받으신 적

이 있습니까

T 있다
- 교 육기관
- 교 육기간
- 교 육의 종류
- 교육의 내용
- 교육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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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 없다

8. 자격 취득을 위해 웅시하신 시험(평가)의 내용이 북한에서 실제로 하셨던

일과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 매우 연관성이 많다

2 비교적 연관성이 많다

卷 보통이다

和 약간 연관성이 있다

卷 전혀 연관성이 없다

9. 취득하신 자격 이 실제 직업활동에서 얼마만큼 유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십

시오.

T 매우 유용하다

借 비교적 유용하다

卷 보통이다

卽 약간 유용하다

卷 전혀 유용하지 않다

10. 북한에서 직업생활을 하실 때 자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T 보수

卷 송진의 기회

卽 상위단계 교육훈련 기회의 부여

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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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재 북한에서 취득한 각종 자격과 얼마나 유사한 직업을 갖고 계십니

까

T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고 았다

c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고 았다

像 전혀 무관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和 기타

( )

12. 다음은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예시입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 되는 부분에 표시하십시오.

T 북한에서의 취득한 모든 자격을 남한에서 동일하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

卷 해당분야에 대한 교 육훈련 이수 후 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卷 해당분야에 대한 교 육훈련 이수 후 부분 검정(면접, 실기시험 등)을

통해 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卷 해당분야에 대한 교 육훈련 이수 후 남한주민과 동일한 검정을 실시

하여 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卷 기타 의견( )

13. 북한에서 취득한 경력을 남한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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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남한에서 북한이탈 전에 근무하던 직종과 동일한 직업분야에 종사하

는 경우 북한에서의 경력을 남한에서 얼마만큼 인정해야 한다고 생

각하시는지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하십시오.
- 100 % 인정해 주어야 한다( )

- 70 % 인정해 주어야 한다( )

- 50 % 인정해 주어야 한다( )

- 30 % 인정해 주어야 한다( )

- 하나의 기준으로 처리할 수 없다 ( )

- 기타 의견 ( )

恭 남한에서 북한이탈 전에 근무하던 직종과 다른 직업분야에 종사할

경우 북한에서의 경력을 남한에서 얼마만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

시는지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하십시오.

- 100 % 인정해 주어야 한다( )

- 70 % 인정해 주어야 한다( )

- 50 % 인정해 주어야 한다( )

- 30 % 인정해 주어야 한다( )

- 하나의 기준오로 처리할 수 없다 ( )

- 기타 의견 ( )

14. 북한취득 자격 및 경력 인정에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豪 면담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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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부록 2]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인정 시나리오

북한이탈주민 중 00씨의 면담조사를 통해 드러난 그의 경력이 다음과 같

을 경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자격 및 경력인정에 대한 시나리오

를 작성하였다. 단 00씨는 남한에서 특별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6, 7, , ..... ..

l 74 - 85 · 북한군 且 무 l
l 86 - 89 · 00 사 용 骨 且 무 l
l 90 - 94 · 00 목공 목공 능공剋 무 l

. .... ....

... ,.

l - 목공 능공 2급 l

D 자격인정

첫째, 00씨가 북한에서 취득한 용접공 및 목공기능공 자격을 남한자격으

로 인정받고자 할 때 00씨는 우선 통일부에 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

한다.

- 103 -



둘째,.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통일부는 신청한 자격이 국가기술자격

이므로 자격인정신청서를 검토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

공단")에

송부한다.

셋째, 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용접파 목공 관련분야의 학게

몇 산업게 전문가 등으로 자격심의위윈회를 구성하여 자격인정을 신

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하여 인정할 남한자격울 선

정하고 이를 인정할 방법을 선택한다.

넷째, 따라서 자격심의위원회는 용접공 4급을 용접기능사로, 목공기능공 2

금을 목재가공기능사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용접기능사의 경우는

단기교육이수 후 자격을 인정하고, 목재가공기능사는 교육훈련 및 검

정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다섯째, 자격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바탕을 두고 공단은 인정한 자격종목을

통일부에 통보하고, 통일부는 이룔 다시 자격신청자에게 통지하여 공

단에서 용접기능사와 목재가공기능사 자격을 교 부 받을 수 있도록 한

다.

U 취업시 경 력인정

첫째, 00씨가 남한 00자동차회사의 용접분야에 취업하려고 할 때 보수 및

직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북한경 력에 관한 내용증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00씨는 경력인정신칭서를 통일부에 제출한다.

둘째, 통일부는 학계, 산업체의 용접전문가로 구성된 경력심의위원회를 구

성하여 00씨와 면담을 통해 북한에서 주로 했던 용접업무, 용접종류

(가스, 전기 등), 용접의 수준 등을 조 사한 후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남

르

- 104 -



한의 용접분야와 비교하여 북한경력에 대한 내용과 수준에 관한 정보

를 분석 · 정리한다.

셋째, 경력심의 결과가 00씨가 취업하고자 
'

하는 00자동차 회사에 제출되

면, 사업주는 이를 근거로 00씨의 용접분야의 능력을 평가하여 채용

을 결정한다. 이때 보수, 수행해야할 직무 그리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 내용과 방법 등이 정해진다.
T

넷째, 경력인정은 북한에서 근무한 직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업에 종

사할 경우의 경력은 50%, 그 외의 경력은 20%를 인정받는다. 즉, 용

접분야 경력 4년의 50%인 2년을, 목공경력 5년의 20%인 1년을 인정

받아 전체 3년 경력자로 인정받는다. 이때 회사 내규가 있는 경우 이

를 고려하여 경력인정률을 조절할 수 있다.

다섯째, 여기에서 북한군요로 근무한 10년의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북한군내에서 용접관련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이젓이 경력심의 위원

회에서 충분히 검증되었을 때에는 이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여섯째, 취업보호기간이 끝난 후 회사는 00씨의 용접관련 업무능력을 평

가하여 계속 채용을 결정한 후, 00씨의 업무수행능력에 바탕을 두고

00씨의 용접분야의 북한 경력을 남한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에서 최대

한 인정한다. 이때 역시 회사 내규를 고려하여 경력인정률이 결정되

어질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그림]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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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關烈 l
l (학력, 자격, 경력 관련 내용) l

4,
w

l

[ 開 關 ))羽聘 )
l 경력 분야 경정 l

4,w

[ )J利 訓開 l
l 신劃서 제舊 l

%, i

l'雲溫.,, l
l · 그 외의 국가자격 l l

l,

l 자격심 위원 1 구성 l l 수준 판단(서류로 작성) l

[ . 圖[隋 訓 l
l · 경력韓인서 획득 l

l 보호 간 車 가 l
1

[그림]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인정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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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조사 결과에 의해서 밝혀진 북한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할 때 인정

가능한 남한자격의 내용을 검정기준, 시험면제-사항, 검정시험 및 내용, 출제

경향 둥을 중심으로 정리 · 제시하였다.

I . 국가기술자격

l. 기능사 -

1-l. 건축미장기능사

가. 검정기준

미장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미장작업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

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

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다. 검정방뱁 및 내용

1) 필기시험 : 없음

2) 실기시험 : 작업형(5시간)

시험과목 l 출제기준(주요항목)

미장작업 1 각 부분 마름작업

라. 출제경향

- 벽, 바닥 등 바르기 작업시험이 부과되며, 실기시험 문제는 도면이 공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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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순서는 도면의 이해 - 바탕시공 - 몰탈을 바름(곡선 등)

l-2. 무선통신기능사

가. 검정기준

무선통신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 제조 · 조작 · 유지 · 보수 · 정비

또는 이에 관련되는 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w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

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 계고듕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
,
400시간이상 직업훈

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육훈

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뱁 및 내용

1) 펄기시험

과목 l 출 준(주2항목)

··……1 l ,쇼 
*' *"' '"" '"

坤 醫醫險腸 國闢處國鋼醉 險夢騷醫腸暢腸驕

전자계산기 l 전자게산기의 개요, 전자계산기의 기본구성과 기능, 자료

반 l 五 
,

논 旦
, 본且且- , 과 且且

V

……- l ), 
'

A

""' '" ' '"· ""· '

…… l < %, 므 
' 

묘 
'"

2) 실기시험 : 작업형(3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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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l 출 준(주 항목)
l

무선통신설비 l 무선설비의 조립, 무선설비의 시험, 무선설비의 고장수리,

라. 출제경향

회로구성 및 조립, 고장수리 및 동작시험 평가

J

l-3. 미용사

가. 검점기준

미용에 관한 숙런기능을 가지고 미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고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

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계고등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L400시간이상 직업훈

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육훈

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멉 및 내용

1) 필기시험

과목 l 출 준(주 항목)

용 론 l 且 且
, , 두부 술, 용사 맛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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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 커.

j

2) 실기시험 : 복합형(펄답(40분), 작업(1시간))

有判 1 拏, > 初 巷, 巷, 利-

u

라. 출제경향

커트, 퍼머, 세팅, 화장 등 미용작업의 숙련도 및 정확성 평가

1-4. 보일러취급기능사

가. 검정기준

보일러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조작 · 운전 · 보수 . 정비 등 또는 작업

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엄무를 수행할 수 았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

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계고등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400시간이상 적업훈

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 관련 교 육훈

련을 w-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넌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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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펼기시험

과목 l 출 준(주 항목)

'

:< 
'] 

勝'4뻘荒, 
' 

빌厄

2) 실기시험 : 작업형(20분 정도)

과목 l 출 骨(주 항목)

보일러 1 보일러 운전 및 취급, 보일러 주요 부속설비의 취급, 보일

라. 출제경향

보일러운전 및 취급에 관하여 실제 보일러 앞에서 시험관 지시에 의거 조

작, 문답 등으로 평가

1-5. 불도저운전기능사

가. 검정기준

불도저 운전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 제조 · 조작 · 운전 · 보수 ·

정비 . 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111 -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

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계고둥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
,
400시간이상 직업훈

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 육훈

런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펄기시힘

과목 l (주A항목)

유압 반 1 유압유와 유압 구旻

'

f"l c, 
'

, 認淫星' a.,힙

2) 실기시험 : 작업형(5분)

과목 l 출 준(주s-항목)
金 團 團

불도저 l 작업전과 작업후의 점검, 작업중의 점검, 기관회전상태,

라. 출제졍향

불도저 운전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전 · 후 점검과 안전성, 작업눙률 및 기

관회전상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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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 사진기능사

가. 검정기준

사진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피사체의 종류에 따라 카메라를 사용하여
a

촬영, 현상, 인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

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계고등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400시간이상 직업훈

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육훈

련을 밤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과목 l 출 준(주 항목)

2) 실기시험 : 작업형(2시간 30분)

과목 l 출 준(주 항목)

사진 및 l 사진촬영작업(흑백, 컬러사진), 필름현상작업, 인화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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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제기준

사진촬영, 현상, 인화작업

l-7. 양복기능사

가. 걸정기준 
'

양복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 제조 · 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

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계고둥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
,
400시간이상 직업훈

런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육훈

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넌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법 憤 내용

1) 필기시험

과목 l 출 준(주 항목)

普拳 i 判 將 利, 判 宅, 例 利 .

, 尉멸·. 
'

瓜 ,V
.. 卦 l 丑

,
반 骨 특* 骨, * 능,

"

1 직물의 가공 및 특성, 피복손질 및 관리, 염색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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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기시험 : 작업형(5시간)

라. 출제경향

재단지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본을 떠서, 형지 마름질과 재봉작업으로 작

품 제작

1-8. 양장기능사

가. 검정기준

양장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 제조 · 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

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계고등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400시간이상 직업훈

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 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 육훈

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l 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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隆

科·緯 { 判 將 利, 워 利, 어 利
霧 剛

2) 실기시험 : 작업형(5시간)

과목 l 출 준(주 항목)
評

·*·* *· l , 고< 
'

모 AAR .

라. 출제경향

양장제작작업이 부과되머, 치수재기, 형지놓기, 재단 및 가봉, 바느질작업,

단추구멍작업, 다림질방법의 순서로 진행

l-9. 영사기능사

가. 검정기준

영사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 제조 · 조작 · 운전 · 보수 · 정비 · 검

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농력의 유무

나. 시험먼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

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먼제

- 실업계고등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400시간이싱- 직업훈

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런 교육훈

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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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과목 l 출 骨(주 목)

전 일반 l 류, 전 항, 전 와 자 ,
見 류, 전

렌 광원 l 질, 울과 렌 , 사용 전극 且
, 광원 측

영사기와 필 l 영화의 원리, 영사기의 구恐, 램프하우 , 사운三헤兄, 필

2) 실기시험 : 작업형(30분) .

과목 l 출 준(주 항목)

사작 l 사준 , 사旻작, 응급恐

라. 출제경향

영사기기 조작, 필름점검, 수리작업 및 상영관 설계

- 영사필름의 삽입과 잇기 및 감기와 영사기의 조작상태 및 각종 응급조치

사항

1-Irn 용접(전기, 가스, 특수) 기능사

가. 검정기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 제조 · 운

전 · 보수 · 정비 · 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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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

려뱁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계고둥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
,
400시간이상 직업훈

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 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육훈

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w 겅정방빕 및 내용

1) 필기시험

과목 l 출 준(주 항목)

용 반 l 단 가 가공, 특수아丑용 , 납 W 각종 금속 용

l 접, 용접시공, 작 안전

용 且 1 용 且

,. 猛 , l‥‥·,‥‥‥,‥‥

2) 실기시험 : 작업형(5시간)

과목 l 출 준(주A항목)

전 용 작 l 아丑용 소요 는 능

가 용 작 l 가 용 및 절단 소요 는 능

특수용 작 l 특수용 작 1-i되는 기능

라. 출제경향

각각 전기 · 가스용접 및 C02 용접, TIG 용접을 하되 용접 시험편 외관의

폭, 파형, 높이 단락의 일정성, 결함, 용접자세에 유의할 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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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1. 전기공사기능사

가. 검정기준

전기공사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 제조 · 조작 · 운전 · 보수 · 정비 .

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

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계고둥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
,
400시간이상 직업훈련

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 육훈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뱁 및 내용

1) 펄기시험

과목 l 출 준(주 항목)

전 론 l 과 전자유5 직류회且, 見 류회且, 전류 열작용과 화학

l 작용. 전자회로

l 배선재료 및 공구, 전선접속, 옥내배선공사, 전선 및 기계

전 공사 l 구 보안공사, 가공인 선 배선선공사, 又 압

2) 실기시험 : 작업형(6시간)

과목 l 출제 준(주 항목)

l 작업종류에 알맞은 공구를 선정, 전선접속, 전선과 기구단자와

전 공사 작 1 의 접속, 각종 관공사를 능숙하게 하 야함, 전등설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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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제경향

- 전기공사배선도를 작성하여 주어진 재료를 도면에 의거 공장배선, 옥내

배선, 동력배선 작업

- 공사방법은 케이블공사, FE관 공사, 금속관공사, PVC관 공사, 노 출공사 등

l-12. 전기기기기능사

가. 검정기준

전기기기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 제조 · 조작 · 운전 · 보수 · 정

비 · 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

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먼제

- 실업게고둥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400시간이상 직업훈

런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육훈

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뱁 및 내용

1) 펼기시험

과목 l 출 준(주X항목)

전 론 l 과 전자유正, 직류회로, 及 류회且, 전류의 열작용과 화학

l 작용, 전자회로

‥‥ 1힐""·**'"·'"·'"' 
相·

闢團驛鬪勸

1 
敍

자동 1 사 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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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기시.험 : 작업형(6시간)

라. 출제경향

주어진 도면과 재료를 사용하여 유도전동기 권선 및 유도전동기 제어장치

조립

l-13. 통신기기기능사

가. 검정기준

통신기기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 제조 · 조작 · 운전 · 보수 · 정

비 · 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콴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

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계고둥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
,
400시간이상 직업훈

런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 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 육훈

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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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펄기시험

통신기기설비 l 통신법령기초, 통신사업의 경영, 기술기준, 공사 및 시설기

준 1 준, 且전 안전 준

2) 실기시험 : 작업형(6시간)

라. 출제경향

통신기기설비의 조립, 측정, 시험, 고장수리 및 동작시험 능력

1-14. 편물기능사

가. 검정기준

편물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 제조 · 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

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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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계고등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
,
400시간이상 직업훈

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 육훈

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뱁 및 내용

1) 필기시험

2) 실기시험 : 작업형(5시간)

과목 l 출 준(주 항목)

수편물判 l 제兄, 편

기계편물작업 l 수편기 조작, 제도, 편법

라. 출제경향

기계편물작업 또는 수편물작업 실시

2. 산업기사

2-l. 얼콴리산업기사

가. 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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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리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

능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둥급의 다른 기술자격종목의 검정

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및 내요

1) 필기시험

열설비재료 및1 요로
,

로 재 · 단열재 및 보온재, 배관, 열설비의 특성, 열공

2) 실기시험 : 복합형(필답(1시간), 작업(1시간 30분))

과목 l 출 준(주 항목)
團均

열관 실무 1 열 산, 측 운전 및 장 ,
旦 . 단열재 및 보온 

,

라w 출제경향

측정 및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보일러 측정 및 열정산, 에너지분석 작업

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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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선통신산업기사

가. 검정기준

무선통신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m 시험면제사항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딜 내용

1) 필기시험

과목 l 출 준(주 항목)

전자 且 1 펄 회且, 논e]A見, 응A-논e]A且

‥‥* l ),갑< A

""' '" ' '"' ""' '

2) 실기시험 : 작업형(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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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제경향

회로구성 및 조립, 고 장수리 및 동작시험 평가

2-3. 영사산업기사

가. 검정기준

영사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및 네용

1) 필기시험

과목 l 출 준(주 항목)

전 반 1 저류, 전 항, 전 와 자 ,
2 류, 전

광원 l 질, 울과 , 사용 전극 且
, 광원 측

영사기와 필름) 영화의 원리, 엉사기의 구조, 램프하우스, 사운三헤兄, 필

2) 실기시험 : 복합형(펄답 : 40분, 작업 : 1시간)

과목 l 출 준(주 항목)

영사기조작, l
수 l 사준 , 사旻작, 웅급旻 , 수 , 상 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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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제경향

- 영사기기 조작, 필름점검, 수리작업 및 상영관 설계

· 영사필름의 삽입과 잇기 및 감기와 영사기의 조작상태 및 각종 응급조치 사항

2-4. 전기공사산업기사

가. 검정기준

전기공사에 관한 공학적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

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졔사항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뱁 딜 내용

1) 필기시험

과 l 출 준(주 항목)

l 발변전 일반, 송배전선로의 전기적 특성, 송배전 방식, 계

전 공학 1 통且호 방식 및 설비, 옥내배선 일반, 배전반 및 제어

‥‥ 1君 헐 忍 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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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제경향

필답형 시험이므로 시험과목, 출제기준 참고

2-5. 진기기기산업기사

가. 검정기준

전기기기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동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헙 및 내용

.

1) 필기시험

과목 l 출제 준(주요항목)

‥‥ [ 묘<, :Va 모/: 
'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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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기시험 : 필답형(7시간)

과목 l 출 준(주 항목)

l 전기기기작업에 사용되는 설비기기 및 전기계기를 사용,

l 전기기기의 장종류와 又장개소를 정확회 발견하 원인

…… l · 

잉얼2'堂빌 힐섶
l 수 , 전 제작 . 서 . 설 . 운전 수 작 을

라. 출제경향

주어진 도면과 재료를 사용하여 유도전동기 권선 및 유도전동기 제어장치 조립
I

2-6. 양복산업기사

가. 검정기준

양복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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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정Tg-뱁 및 내용

1) 필기시험

과목 l 출 준(주 항목)

·*·*· l킬/ 
" "* ""' " ' "' *"

闢 靜鷗 夢醉夢

유 且 l 유 분류 및 특 , 유 외 , 실 특

且,, . l 분류와 성질 및 혼합, 각$]인 효과, 감
1 ' ' '

l 정적인 효과, 생활과 색채, 디자인의 요소 및 분석. 의장

2) 실기시험 : 작업형(5시간)

과목 l 출 준<주 항목)

양복구성 및 l 체형별 치수재기, 형지제도 및 형지놓기, 재탄 및 가봉, 바

라. 출제경향

재단지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본을 떠서, 형지 마름질과 재봉작업으로 작

품 제작

2-7. 용접산업기사

가. 검 정기준

용접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런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향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온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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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뱁 및 내용

1) 필기시험

과목 l 출제 준(주요항목)

재료역학 1 현장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재료역학에 관한 사항

용접구旻설계 l 용 설계, 용접시공 및 결함, 용 성 시

2) 실기시험 : 작업형(2시간)

과목 l 출 준(주 항목)

라. 출제경향

과제에서 제사한 도면대로 전기, C02 용접, TIG 용접작업

2-8. 열차조작산업기사

가. 검정기준

열차조작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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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賀 내용

1) 필기시험

2) 실기시험 : 복합형(필답 : 1시간, 작업 : 30분)

과목 l 출제 준(주요항목)
羅 由

團學關

차旻 무 l 환작 ,
且안장

라. 출제경항

열차조작실무능력과 고 장조치능력

2-9. 농업기계산업기사

가. 검정기준

농업기계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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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둥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뱁 및 내용 
·

1) 필기시험

과목 l 출 준(주 항목)

官 
'

l*‥,‥,·*有,‥*‥,···……

경운, 정지기계, 시비, 파종, 이식기, 유성 및 관리용 기계,

농업기 학 l 수확기계, 농산물의 물리 특성, 제旻가공 및 급, 건恐

2) 설기시험 : 작업형(3시간 30분)

과목 l 출제 준(주 항목)

농기계 l 농용기관정비, 동력경운기 및 승용트랙터, 육성관리용 기

라. 출제경향

- 기관 및 경운기부분 정비 및 점검

- 트랙터부분 정비 및 점검

2-10. 시실원예 산업기사

고

가. 검정기준

시설원예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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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면제사항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둥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진부 또는 일부면제

다. 절정방법 憤 내용

1) 필기시험

丑 공학 1 측, 환 1
, 셜 환 丑

, 환 旻

l 절의 신기술

작물側학 l 자와 발아 , 작물 장 , 작물 화 , 작물

2) 실기시힘 : 작업형(3시간 30분)

과목 l 출제 준(주요항목)

l 원예시설의 설계, 시설자재의 특성, 농용기관정비, 동력경

설원 실무1 운 승용且 , 육성관 용 , 수확 및 건丑

라. 출제경향

- 기관 및 경운기부분 정비 및 점검

- 트랙터부분 정비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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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사

3-1. 건축기사

가. 검정기준

건축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 시공 . 분석 등의 기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을 밤

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뱁 및 내용

1) 刺

‥‥ 1厄뇨頂*'"·*w'*利·'"制*利·
건축 공 1 건축 공 술, 건축 且

, 건축 산

건축구旻 l 반구조 구恐 학, 철골 철 콘五 旦 구恐

건축설 1 환 원론, 전 설 
, 설 ,

공 旻화 
, 숭강설

·…… l <柔.'<君1, 즘'""""

2) 실기시험 : 필답형(3시간)

과목 l 출 준(주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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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제경향

펄답형 시험이므로 시험과목, 출제기준 참고

3-2. 공업화학기사

가. 검겅기준

공업화학 제품 · 제조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 시

공 · 분석 둥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올

맏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딜 내용

1) 필기시험

화학공 양론 l 화공양易 主, 물 상 , 물 수 , 수

단 旻작 1 유동, 달, 증발, 증류, 추출, 흡수, 건旻, 분 {l 혼합

w

l 무기공업화학의 개요, 산 · 알칼리공업, 암모니아 및 비료

무 공 화학 l 공 , 금속 且공 
, 전 및 전 화학공 , 반五 공

2) 실기시험 : 복합형(필답 : 2시간, 작업 : 4시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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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l 출 준(주 항목)

된

라. 출제경향

화학제품제조, 안전사고예방, 기기의 작동유무확인, 기기측정, 데이터해석

등의 작업내용을 통해 점검능력, 기기조작에 대한 숙련도, 능률성, 안정성

평가

3-3. 용접기사

가. 검정기준

용접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 시공 · 분석 등의 기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론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且 학 1 현장 무수 필요한 초 인 且 학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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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구壬 [용 , 용 骨 함, 용

2) 실기시험 : 복합형(필답 : 2시간, 작업 : 50분)

라. 출제경향

용접에 관한 설계와 제도를 완성하고 비용계산, 재료준비, 용접작업을 하

여 작품완성

3-4. 의류기사

가. 검정기준

의류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 시공 · 분석 등의 기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먼제사항

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둥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唱 및 내용

1) 필기시험

시험과목 l 출제기준(주요항목)

·*…* ]힐,君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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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 학 l 복과 인체, 실 종류와 특 , 복 , 복 능복

최복설 학 l 자인, 의복설계, 패턴의 제작 및 변 , 재단 및 바 질

봉재과학 1 봉제준비, 봉제, 가공, 생산관

2) 실기시험 : 복합형(필답 : 1시간 30분, 작업 : 5시간)

라. 출제경향

피복설계 및 제작업무를 평가하며, 시험진행순서는 디자인, 작업지시서작

성, 제도 및 재단, 가봉, 섬유감별로 진행

3-5. 전기공사기사

가. 검정기준

전기공사에 관한 공학적 기술기초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 시공 ·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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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기시험

과목 l 출제 준(주요항목)

학 1 통且玄 방 , 옥 반, 반

, 朝洲,

l 전기응용 : 꽝원 및 전기조명, 전열방식, 전동력 웅용, 전

l 용 반Y체, 전 및 전 화학, 전 철兄

전 응용 l 공사 且 · 전선 블, 자 관, 전선관 且

공사 且 1 류, 전 분전함, 선 구 속 且
, 반旻 구,

l 전 , 전지 및 축전 , , , 지배且,

l 물, 장수재료

, 정현파夏류, 왜 파 五 류, 다상夏류,

l 좌刻, 4단자 및 2단자망, 라見라 변화, 旦 전달

旦 론 l 함수, 과正현상

공학 l 공학 · 자동 요소 구 , 블록선兄와 신호흐름

l 선5 상 공간해 , 상오차와 주파수 응답, 안 正 판별 ,

l 근궤적과 자동제어 보상, 샘플치 제어, 시 췐 제어

2) 실기시험 : 필답형(2시간)

과목 l 출 준(주 항목)

라. 출제경향

필답형 시험이므로 시험과목, 출제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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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기철도기사

가. 검정기준

전기철도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기고 채종설계 · 종자검사 · 종

자보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뱁 및 내용

1) 制

전 철五공학 l 전차선見 구 방 , 가공전차선且, 강 차선且, 잔

l 차선且 제특 제 향, 통보호방 설

전 철兄 l 면 질, 철(강) 콘瓜旦且 구旻물, 자류 전선류,

구旻물 공학 l 안전 및 보호 구恐물, 구旻물의 설계 및 설 , 전철주의

구恐 . 원 및 특성

진공 중 전계, 진공 중 正 체계, 유전체, 전 특수해법

전 자 학 l 및 전류, 자 , 자성체와 자 且
, 전자유五 및 인 턴 ,

l 전자
I

전 공학 1 설 운용, 통且호방 및 설 , 옥내 선 반, 전

2) 실기시험 : 작업형(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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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l 출제 준(주요항목)

라. 출제경향

필답형 시험이므로 시험과목, 출제기준 참고

3-7. 종자기사

가. 검정기준

종자에 판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채종설계 · 종자검사 · 종자보

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빌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먼제

다. 검정방뱁 딜 내용

1) 펄기시힘

과목 l 출제 준(주요항목)
'

종자생산학 l 종자의 발달, 채종, 종자의 관리, 종자의 검사

…… )뻘'A冥'럽212 길.認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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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기시험 : 복합형(필답 : 1시간 30분, 작업 : 3시간)

라. 출제경향

종자식별검사, 유전적 순도계산 및 제웅작업 등
w

3-8. 토목기사

가. 검정기준

토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채종설계 · 종자검사 · 종자보

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펼기시험

응용 학 l 학 인 개념 및 건설구旻물의 해석

l 다각 및 삽각측량, 수준 · 지형 · 평판 및 시거 측량, 면

측량학 l . . 선 . 하천 측량, 사진측량 . 측량 및 측 학

수 학 1 玄름 
, 관수且, 수見, 하수, 수문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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到 巷 f刻까,布料

2) 실기시험 : 필답형(3시간)

라. 출제경향

필답형 시험이므로 시험과목, 출제기준 참고

4. 기능장

4-l. 용접기능장

가. 검정기준

용접에 관한 최상급 숙런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

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충과 섕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

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없음

다. 검정방법 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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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기시험 : 필답형(2시간)

과목 l 출 준(주 항목)

라. 출제경향

필답형 시험이므로 시험과목, 출제기준 참고

4-2. 전기공사기능장

가. 검정기준

전기공사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갑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곽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

계시켜 주는 헌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없음

다. 검정방멉 및 내용

1)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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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l 출 준(주 항목)

전기이론, 전력전자, l
且호 전 술, l 전 론, 전 전자, 且호 전 술, 전 설

전 설 설 및 공,l 설 및 공, 공

2) 실기시험 : 필답형(2시간)

과목 l 출 준(주 항목)
團

l 도면판도 및 작성, 관공사 및 케이블 공사, 접속공사, 배전

사 무1 ,
旻

, , 간 분 且
,

라. 출제경향

필답형 시험이므로 시험과목, 출제기준 참고

4-3. 전기기기기능장

가. 검정기준

전기기기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쟉업관리, 소속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

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없음

다w 검정방법 딜 내용

1)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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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l 출제기준(주요항목)

전 전자, 마 五 l 전 론, 전 전자, 전 , 털공학, 마 五且

且세서, 털공학, l 且且 서, 공 .

2) 실기시험 : 필답형(2시간)

과목 l 출제 준(주요항목) 
·

라. 출제경향

필답형 시험이므로 시험과목, 출제기준 참고

5. 산업서비스

5-1. 부기(1-3급)

가. 검정기준

1 判巷

l 대학졸업정도의 상업부기 · 공업부기 · 원가계산 및 회계학 기

1급 1 타 관한 지 을 갖추又 무를 할
' 

1 수 있는 능 유무

2금 1 공 부 관한 을 갖추又 중소 무를 할 수

l 있는 능 유무

l 상업부기 원리 · 기장 및 결산(특수매매, 특수분개장, 분할원장,

3급 l 사 를 제 한다) 관한 지 을 갖추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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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웅시자격

제한 없음

다. 검정방법 닐 내용

. . [ 判判 [ 判·]-.
l l

1 l 이쁘 1判키,列키,아肩, 料

說 l 끼 1判키,判키
3 l 1 兮

n . 국가기술자격이%1의 국가자격

l. 관광통역안내원

가. 응시자격

필기시험일 현재 18세 이상

나. 검정방법
'

- 외국어 돋기 시험

- 면접시험(외국어 면접 및 일반 면접)

- 펄기시험

단[ 외국어 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다. 검정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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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필기시험 : 국사(20%), 한국지리(10%), 관광법규(10%), 관광사업개론

(ICX),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독어, 불어, 서반아어, 러시아어 중 1

곽목 50%)

- 면접시험 : 국가관 · 사명감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용모 · 예

의 ·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화성과 논리성

라. 시험면제사항
- 듣기 및 면접시험 면제 : 전년도 해당자격 시험의 외국어듣기 및 면접시

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

- 시험전부 면제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외

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 거

주한 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중 · 고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외국어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통역안내원 양성과정을 졸업한 자

- 필기시험일부과목 면제(의국어만 응시)

·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을 취득한 후 다른 외국어로 시험에 응시하는 자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 및 4년제 대

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

2. 조산사

가.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의 면허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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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정밤빕

펄기시험

다w 검정파목

조산학(마취학 포함), 신생아 간호학, 모 자보건한(가족계획 포함>, 모 자보

건뱁

라. 시험민제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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